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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지방자치 환경 변화와 입법 기능의 확장

 지방자치의 성숙과 정책 영역 확대로 인해 지방의회의 입법 기능은 단순한 조

례 제 개정 수준을 넘어 재정적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정책결정 과정 전반· , 

에 전략적으로 개입하는 역할을 요구받고 있음

 특히 복지 돌봄 안전 환경 지역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조례가 지역사회 정, , , , 

책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면서 재정을 수반하는 조례안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음

❏ 현행 조례안 비용추계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문제점

 년 지방자치법 개정 2011 「 」 이후 비용추계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제도의 실효, 

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대표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음

－ 비용추계서 첨부율이 낮고 미첨부 사유서 제출 비중이 높음 예 서울시( : 

의 경우 경기도 51~82%, 38~78%)

－ 지자체별 추계 기준 작성 범위 포맷이 상이하여 비교 분석 및 정책활용· · ·

이 곤란함

－ 전국 단위의 전수 통계나 표준화된 데이터베이스 가 부재하여 조례(DB)

안의 재정적 특성을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어려움

－ 국회예산정책처와 지방의회 간 협력 체계가 부재하여 자료 방법론 공유 ·

및 전문성 지원이 제한됨

❏ 해외 동향 및 시사점 플랫폼화된 비용추계와 의회 활용의 확산: AI 

 해외 주요국은 입법의 재정영향을 문서 추계서 로 작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요( ) , 

청 작성 검토 승인 배포 상태관리까지 포함하는 업무 플랫폼 형태로 운영하– – – – –

는 사례가 확인됨

－ 예 미국 워싱턴주 은 을 통해 입법부 기: OFM Fiscal Note System(F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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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이 를 요청 작성 전송 승인 배포 상태 모니터링한다고 ·OFM fiscal note · · · · ·

명시함

－ 또한 의회 업무에서 생성형 도구의 활용을 전제로 한 유즈케이스 AI/AI 

및 운영 가이드라인이 국제적으로 축적되는 추세임

－ 국제의회연맹 은 의회가 시스템을 계획 개발 측정하는 데 도움(IPU) “ AI · ·

을 주기 위한 활용사례 를 공개하고 있으며 별도의 AI (use cases)” , “AI 

가이드라인 도 제공함in parliaments ”

－ 영국 정부 의 는 의회 논의 데이터 예 를 분석해 의회 i.AI Parlex ( : Hansard)

반응을 탐색 이해하도록 돕는 도구로 소개됨 의정지원형 도구의 한 · ( AI 

사례)

－ 상기 동향은 비용추계의 품질이 개인 역량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표준 , 

데이터 사례 근거 단가 가정 축적 플랫폼 기반 재사용 검증 체계를 구( · · · ) + /

축하는 것이 제도 실효성 제고의 핵심임을 시사함

❏ 구축을 통한 구조적 해결의 필요성DB 

 조례안 비용추계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입법 재정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는 표준화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함(DB) 

 구축은 단순한 자료 축적을 넘어 다음과 같은 기능적 의미를 가짐DB 

－ 조례안의 발의 현황 재정부담 여부 수입 지출 구분 재정수반요인 추, , · , , 

계 방법 금액 등의 정형화된 정보를 제공하여 정책 분석의 기초자료 확·

보

－ 유형별 재정수반 구조를 파악하고 정책 분야별 재정영향을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 가능·

－ 국회 지방의회 간 자료 공유 협력 기반 마련 및 표준화된 추계 방법론 , –

확립

－ 향후 기반 자동추계 입법영향평가 정책 시뮬레이션 등으로의 확장 AI , , 

기반 확보

❏ 연구의 구체적 목표

 국회 지방의회 간 협력 모델을 마련하여 자료 공유 방법론 확립 교육 컨설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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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를 제안

 데이터 기반 정책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조례안 비용추계제도의 표준화 자동·

화 지능화 토대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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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요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 조례안 비용추계의 이론적 배경 및 국회 운영 사례 분석

 조례안 비용추계의 개념 법적 성격 사전적 통제 및 입법 요건주의 제도적 의, ( ), 

의를 고찰하고 객관성 정치적 중립성 일관성 등 추계의 주요 원칙 정립 · ·

 국회예산정책처 의 전문 조직 구성 표준 업무 절차 다단계 품질 관리 (NABO) , , 

및 데이터 기반 추계 시스템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지방의회에 대한 (COSTEM) 

시사점 도출 

❏ 전국 개 광역지방의회 조례안 정보의 체계화 방법론 수립17

 전국 개 광역지방의회의 의안정보시스템 노출 구조를 전수 분석하여 발의정17

보 심사경과 첨부파일 메타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표준 메타데이터 스, , 

키마 설계

 수집된 원문 문서 의 디지털 전환 및 파싱 을 위한 물리적 폴더 (.hwp) (Parsing)

구조와 데이터 계보 관리 체계 정립 (Lineage) 

❏ 광역지방의회별 조례안 처리결과 및 운영 현황 실증 분석

 전국 개 시 도별 제안자 및 소관위원회별 조례안 처리결과 가결 부결 폐기17 · ( , , , 

철회 등 를 정량적으로 집계하여 입법 환경의 변화 분석)

 특히 의원 발의 비중의 급격한 증가 예 서울 경기 에 따른 비용( : 79.7%, 83.5%)

추계 업무 부하 및 미처리 안건 현황 등 실태 파악

❏ 조례안 비용추계 규정의 법적 근거 및 운영체계 비교 검토

 개 광역지자체의 의안 비용추계 조례 및 의회 훈령 예규 등 법적 근거를 분17 ' ' ' · ' 

석하여 대상 범위와 면제 기준 연평균 억 원 미만 등 의 차이점 비교 ( 1 )

 작성 지원 조직 의회 독립형 집행부 의존형 및 재원조달방안 작성 의무의 ( vs ) 

지자체별 비대칭성 등 구조적 문제점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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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추계서 작성 품질 평가 및 정책 분야별 사례 검토

 정책 분야별 경제 복지 교육 등 우수 사례를 선정하여 비용항목 세분화 세수( , , ) , 

추계 모형 적용 등 작성 품질 평가 

 기준선 설정 불명확 물가 인건비 상승 미반영 등 개선이 필요한 사례(Baseline) , ·

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추계 품질 제고 방안 모색

❏ 디지털 전환과 기반의 스마트 비용추계 시스템 및 로드맵 제안AI 

 거대언어모델 기반의 재정 수반 요인 자동 식별 유사 사례 매칭 및 비(LLM) , 

용추계서 초안 자동 생성 등 업무 자동화 체계 설계 

 인프라 표준화 시스템 확산 및 연계 지능형 고도화로 이어지는 단계 발3→ → 

전 로드맵 및 국회 지방의회 협력 거버넌스 모델 제시-

나 연구 방법. 

❏ 문헌 및 제도 분석

 국내외 조례안 비용추계제도의 개념 법적 근거 발전 과정 운영 구조 등을 체, , , 

계적으로 검토함

 국회 및 지방의회의 비용추계 절차를 비교하여 제도적 차이를 분석하고 주요, 

국 입법 과정에서의 비용추계 운영 사례를 조사하여 제도 개선의 시사점을 도

출함

 관련 선행연구 정책 보고서 법령 학술논문 등을 검토하여 본 연구의 분석틀, , , 

을 설정하고 분석 항목 및 지표를 도출함, 

❏ 전국 광역지방의회 전수조사 및 기초 데이터 수집

 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년까지 전국 개 광역지방의회를 대상으로 2011 2025 17

전수조사를 실시함

 의안정보시스템 회의록 검토보고서 첨부 자료 비용추계서 등 를 체계적으로 , , , ( )

수집함

 수집된 조례안을 발의 주체 상임위원회 등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하여 기초 데, 

이터셋을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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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지방의회 협력 사례 조사 및 발전 모델 설계–

 주요국 중앙 지방 의회의 협력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벤치마킹 가능한 시사점·–

을 도출함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용추계제도의 발전을 위한 국회 지방의회 간 협력 구–

조 자료 공유 체계 교육 컨설팅 프로그램 공동 활용 모델 등을 설계함, , · ,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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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비용추계제도의 이론적 배경과 국회 운영 사례

조례안 비용추계제도의 의의와 기능

가 조례안 비용추계의 개념 및 법적 성격. 

❏ 제도의 정의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을 발의할 경우 그 시행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 소요를 과학적 , 

기법으로 산출하여 의안과 함께 제출하는 제도적 절차

 단순한 비용 계산을 넘어 입법이 초래할 미래의 재정적 파급효과를 사전에 계, 

량화하여 보여주는 예측적 입법 지원 활동임' '

❏ 법적 성격 

 사전적 통제 장치 지방자치법 제 조 및 제 조에 근거하여 지방의회 의: 28 76「 」 

결권 행사 이전에 재정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법적 의무 사항임

 입법 요건주의 조례안 발의의 형식적 실질적 요건으로서 재정 수반 의안에 대: · , 

해 비용추계서 또는 미첨부 사유서 첨부를 강제하여 입법 절차의 완결성을 부( ) 

여함

나 조례안 비용추계 제도의 의의. 

❏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

 재정 위험의 사전 차단 지방세수 감소와 복지 수요 증가의 이중고에서 재원  : , 

조달 대책이 부재한 무분별한 조례 남발을 억제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

－ 특히 통합재정 기준 사회복지 분야 지출은 년 대비 년 연평균 , 2017 2025

로 증가하여 통합재정지출 총액의 연평균 증가율인 를 크게 22.1% 13.9%

상회

－ 산업 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 지출 및 보건 지출도 각각 의 17.7%, 16.4%･

증가율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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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퓰리즘 입법 억제 윤주철 은 비용추계제도가 선심성 공약이나 정치적 : (2024)

목적의 입법이 초래할 장기적 재정 부담을 가시화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악화를 , 

방지하는 핵심 기제라고 분석함

구분 구성비 구성비
연평균 
증가율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및안전

교육

문화및관광

환경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 중소기업및에너지

교통및물류

국토및지역개발

과학기술

예비비

기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등

계

표 분야별 통합재정지출 변화

단위 억원( :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대한민국 지방재정 과 국회예산정책처 대한민국 지방재정을 
바탕으로 재작성

❏ 입법의 책임성 강화

 정책의 가격표 제시 조례안 발의자로 하여금 자신: 이 제안한 정책의 구체적인 

비용과 재원 조달 방안을 명시하게 함으로써 입법권 행사에 따르는 재정적 ' ' ' ' , 

책임을 부과함

 신중한 입법권 행사 유도 비용 정보를 입법 과정의 필수 요소로 편입시켜 단: , 

순 아이디어 차원의 발의를 지양하고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신중한 입법 문화

를 정착시킴

❏ 재정 민주주의 실현 및 정보 비대칭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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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의 알 권리 충족 지역 주민 납세자 에게 조례 제정으로 인해 투입될 세금: ( )

의 규모와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행정 신뢰도를 제고함

 집행부 의회 간 정보 격차 완화 예산 정보를 독점하기 쉬운 집행부 지방정부- : ( )

에 맞서 지방의회가 객관적 수치 를 바탕으로 정책을 견제 감시할 수 있, (Data) ·

는 정보적 토대를 제공함

다 주요 기능. 

❏ 재정 문지기 및 필터링 기능

 입법 과정의 입구 단계에서 과도한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안건을 식별하여 걸

러내는 거름망 역할을 수행함‘ ’ 

 미첨부 사유서 제출 비중이 높은 현실은 역설적으로 이 문지기 기능이 형해화

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통한 검증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함

❏ 의사결정의 합리화 및 과학화

 증거 기반 의사결정 지원 막연한 정성적 필요성이 아닌 사업(evidence-based) : , '

량 단가 등 구체적 산출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토론을 가능하게 함× ' 

 정책 우선순위 조정 한정된 재원 내에서 여러 조례안의 비용 대비 효과: 

를 비교 분석하게 하여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함(cost-effectiveness) ·

❏ 입법과 예산의 연계 강화

 입법권과 예산권의 가교 법적 근거를 만드는 입법 조례 과 이를 실행할 돈을 : ' ( )'

배정하는 예산 사이의 시차와 괴리를 최소화함' ' 

 예산 편성의 기초자료 활용 비용추계서를 통해 산출된 재정 소요액은 향후 중: 

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나 차년도 본예산 편성 시 기초 데이터로 활용되어 정책 

집행력을 담보함

❏ 미래 재정 수요 예측 및 시뮬레이션 확장성

 축적된 비용추계 데이터는 향후 유사 정책의 재정 영향을 예측하는 학습 데이

터로 기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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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구축을 통해 인구 구조 변화나 물가 상승 등 외부 DB , 

변수에 따른 재정 변화를 시뮬레이션하는 기반 정책 지원 도구로 발전 가능AI 

함

비용추계의 주요 원칙

가 객관성 및 과학성. 

❏ 증거 기반 접근

 추계에 사용하는 기초 자료는 통계청 승인 통계 정부 결산 자료 공인된 학술 , , 

연구 결과 등 공신력 있는 출처에 기반해야 함

 단순한 추측치나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의 사용을 배제하고 데이터의 출처와 , 

적용 시점을 명확히 기술하여 추계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

❏ 검증 가능성

 동일한 자료와 방법론을 사용하여 다른 전문가가 수행하더라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어야 함

 이를 위해 추계에 적용된 가정 산식 변수 설정 근거를 비용추계서 내에 상세, , 

히 명시해야 함

나 정치적 중립성. 

❏ 가치 판단의 배제

 추계자는 조례안의 입법 취지나 정치적 목적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인 위치, 

에서 재정 소요 그 자체만을 분석해야 함

 정책의 편익을 과장하거나 비용을 축소하려는 유인을 철저히 차단해야 함

❏ 보수적 추계 원칙

 미래의 불확실성이 존재할 경우 재정 건전성을 보호하기 위해 비용은 넉넉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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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수입은 보수적으로 추계하는 관점을 견지함, ' 

 재정 소요를 과소 추계하여 향후 예산 집행 단계에서 재원 부족(funding gap) 

사태가 발생하는 위험 을 예방하기 위함(risk)

다. 일관성 및 표준화

❏ 표준화된 기준 적용

 유사한 성격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변경되더라도 동일한 추계 방식과 

단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

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구축 은 이러한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거의 추‘DB ’

계 논리와 계수를 표준화하여 관리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함

❏ 비교 가능성 확보

 개별 조례안의 추계 결과가 누적되어 시계열 분석이나 타 지자체와의 비교 분

석이 가능하도록 서식과 항목 분류 체계를 일치시킬 필요성이 있음, 

라 기술적 일반 원칙. 

❏ 추계 기간의 설정

 원칙적으로 조례 시행 연도를 포함하여 향후 년간 재정연도 기준 의 비용을 5 ( )

연도별로 구분하여 추계함

 단 한시적 조례이거나 년 미만의 사업인 경우 해당 기간만 추계하며 비용 발, 5 , 

생 기간이 불확실한 경우에도 최소 년치를 제시하여 중기재정계획과의 연계5

성을 도모함

❏ 가격 기준의 명시

 미래 비용 산출 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경상가격 을 사용할지(current price) , 

물가 변동을 제외한 불변가격 을 사용할지 명확히 해야 함(constant price)

 일반적으로 예산 편성은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하므로 물가상승률 전망치 한국, (

은행 등 발표 를 반영하여 경상가격으로 산출하는 것이 원칙임, KD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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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 조달의 구체성

 단순한 총비용 산출에 그치지 않고 국비 보조금 시 도비 구 군비 기금 지방, ( ), · , · , , 

채 등 재원별 분담 비율과 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국회 법안비용추계 제도운영 현황

가 법적 근거 및 추진 체계. 

❏ 의회의 조례안 비용추계 운영 실태 분석

 근거 법령 국회법 제 조의 및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에 : 79 2 「 」 「 」

의거 의원이나 위원회가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 

서 첨부를 의무화함

 청구권 보장 국회의원 또는 위원회는 국회예산정책처장에게 비용추계를 요청: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보유하며 이는 입법권 행사의 실질적 기반이 됨, 

❏ 독립적 전문 전담 조직 국회예산정책처: (NABO)

 조직 구성 년 현재 기준 예산정책처 내 추계세제분석실이 비용추계 업무: 2026 , 

를 전담하며 경제비용추계과 사회비용추계과 행정비용추계과 세제분석 과, , , , 1 , 

세제분석 과 및 추계세제총괄과 등으로 세분화되어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함2

 인적 역량 박사급 전문 인력 추계세제분석관 으로 구성되어 있어 행정부나 외: ( ) , 

부 기관의 논리에 종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모형 설계와 분석이 가능함 이는 . 

순환보직 공무원이나 일반 지원 인력에 의존하는 지방의회와 대비되는 핵심 강

점임

나 비용추계 업무 절차 및 품질 관리. 

❏ 표준화된 업무 프로세스 

 접수 및 배정 의뢰된 의안의 소관 상임위와 내용을 분석하여 최적의 담당 부: 

서를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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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 처리 원칙 입법의 시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 , 

일로부터 일 이내에 추계 결과를 회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30

❏ 다단계 교차 검증 시스템

 협업 추계 복합적인 재정 요인이 얽힌 법안의 경우 관련 부서 간 합동 를 : , T/F

구성하여 추계의 정밀도를 높임

 품질 통제 개별 추계관이 작성한 초안을 팀장 과장 실장으로 이어지는 결재 라: - -

인과 동료 평가 를 통해 검증함으로써 오류를 최소화하고 조직 (Peer Review) , 

차원의 일관성을 유지함

다 데이터 기반 추계 및 표준화 현황. (Data-driven) 

❏ 비용추계 기준정보 의 관리(standard cost data)

 기준정보 발간 국회예산정책처는 매년 법안비용추계 기준정보 를 발간하: 『 』

여 추계에 빈번하게 사용되는 기초 데이터를 최신화함

 주요 항목 인건비 단가 공공건축물 공사비 단가 민간위탁 표준 비용 등 공통: , , 

적으로 적용 가능한 표준 단가 를 제공하여 추계 담당자의 자의적 (Unit Cost) , 

판단을 배제하고 결과의 일관성을 담보함

❏ 비용추계 사례 및 지식 자산화DB 

 전산 시스템 운용 내부 업무망인 비용추계 정보시스템 을 통해 지: ‘ (COSTEM)’

난 여 년간 누적된 수만 건의 추계 사례를 데이터베이스 화하여 관리함20 (DB)

 활용 체계 신규 의안 접수 시 과거 유사 법안의 추계 논리 적용 변수 산식을 : , , 

즉시 검색 활용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추계 오차를 줄임·

라 지방의회에 대한 시사점. 

❏ 데이터 인프라의 중요성 확인

 국회의 사례는 비용추계의 품질이 단순히 개인의 역량이 아닌 축적된 데이터‘ ’

와 표준화된 시스템 에서 비롯됨을 입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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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 모델의 필요성

 자체적인 구축이 어려운 지방의회의 현실을 고려할 때 국회예산정책처의 DB , 

표준 단가 정보와 추계 방법론을 공유받을 수 있는 국회 지방의회 간 협력 거‘ -

버넌스 구축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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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정보의 체계화 방법론 및 분석 사례

전국 광역지방의회 전수조사

❏ 년까지 전국 개 광역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2025 17

 의안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회의록 검토보고서 첨부자료 비용추계서 등 까지 , , ( )

다원 자료원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조례안 목록 수준을 넘어 , 비용추계 근거

자료까지 연계된 원자료 전체를 확보함

 수집 조례안을 정책 분야 발의 주체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등 다차원 기준으, , , 

로 분류하여 기초 데이터셋 구성하였고 상기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재정부담 , 

여부 비용추계서 작성 여부 재정수반요인 유형 추계방식 추계기간 및 추계, , , , 

금액 등 핵심 특성 변수를 체계적으로 추출 정형화할 수 있는 표준 분석 기반·  

마련함

 프로젝트 최상위 경로를 로 정의 및 그 하위에 전국 개 광council_crawling/ 17

역지방의회별 디렉터리를 로 매핑하여 구성함으로써 전수조사의 기본 단위1:1

를 의회 단위 로 고정함‘ ’

 이에 따라 의회별 수집 범위 누락 여부의 체계적 점검 의안정보시스템 (1) · , (2) 

구조 변경에 대한 국소적 유지보수 산출물 상호 비교 검증이 용이하도록 , (3) ·

설계함

 추가로 수집 원문 전처리 결과 코딩 산출물 간 데이터 계보 관리 및 (lineage) – –

재현성 확보에 유리한 파일 관리 체계 마련함(reproducibility) 

가 의회별 의안정보시스템 구조 분석에 기반한 스키마 구성. 

❏ 서울특별시의회

 서울특별시의회를 기준으로 메타데이터 스키마를 설정함 전국 의회 데이터 정(

규화의 기준점 역할)

 서울특별시의회는 조례안 제안자 유형에 따라 메타데이터 노출 구조가 상이하

여 제안자별 레이아웃 차이를 먼저 구조적으로 분해 매핑하는 방식으로 스키, ·

마를 설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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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자가 위원장인 경우 심사경과 테이블이 본회의 심사경과 표 단일 구, 

조로 구성

－ 교육감 및 시장이 제안자일 경우 심사경과 테이블에 본회의 심사경과, ,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두 개의 표로 구성

－ 제안자가 의원일 경우 공동발의와 인발의 분류로 나뉘며 공통으로 소, 1

관위원회에 정보가 별도로 구성

－ 공동발의 조례안에 경우 공동발의 의원들에 정보를 구성하며 인발의인 , 1

경우 인발의 의원에 대한 정보와 찬성의원들의 정보로 구성1

 상기 제안자별 구성 차이를 반영하여 발의정보 영역에 대표발의자 발의의, ‘ ’, ‘

원 찬성의원 필드를 포함하도록 메타데이터 스키마 확장 설계함 발의 주체’, ‘ ’ ( /

구성의 표준화 및 후속 분석 가능성 제고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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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의회

 의안 목록 단계에서 (list) 위원회 처리결과 본회의 처리결과가 분리된 열 구조/ 로 

제공되어 처리결과 정보를 단일 필드로 뭉개지 않고 단계별 상태값으로 분리 , 

수집 저장 가능하도록 설계함·

 상세 페이지는 메타데이터가 테이블 기반으로 항목화되어 있어 항목명(detail) , 

값 구조를 기준으로 표준 스키마 키에 매핑하는 방식으로 정규화함–

 첨부파일 영역에서 첨부파일명과 함께 파일크기 예 가 화면에 명시되( : 85 KB)

어 있어 파일크기 숫자와 단위를 분리 추출하여 첨부파일 크기 숫자 및 첨부, _ ( ) 

파일 단위 등 필드를 구성함_ (KB/MB ) 

 첨부파일 목록 행에 크기와 단위가 별도 표기되어 있으며 이는 첨부파일 메타, 

데이터 파일명 외에 크기 정보 가 에 노출되는 구조임을 보여줌 해당 표기( ) UI . 

값을 파싱하여 첨부파일 크기 메타를 구조화하는 근거로 활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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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의회: 

 대구광역시의회 의안정보는 대표의원 과 제안의원 이 분리 표기되어 있으며‘ ’ ‘ ’ , 

각 의원 정보가 프로필 버튼 클릭형 형태로 노출되는 구조 확인됨( UI) 

 상기 버튼은 의원 프로필 진입을 위한 요소라 원문 텍스트가 깔끔하게 제공UI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버튼 영역에서 표준화에 필요한 최소 식별값 의원명 의, ( /

안명 등 노출 텍스트 만 추출하여 대표발의자 발의의원 값으로 매핑 처리함) , 

 또한 제안의원 하위에 찬성의원 반대의원 기권의원이 구획화되어 제공되는 구, / /

조 확인되어 발의정보 스키마에 찬성의원 반대의원 기권의원 필드를 분리 추, , , 

가하여 표준 스키마에서 수용 가능하도록 확장함

 다음 이미지에서 좌측 메타데이터 화면에서 대표의원 과 제안의원 이 분리된 , ‘ ’ ‘ ’

상태로 버튼 형태로 배열되어 있으며 하단에는 찬성의원 반대의원 기권의원, ‘ / / ’

이 별도 영역으로 구분되어 표시됨 우측 확대 화면은 해당 버튼 영역이 단순 . /

텍스트가 아니라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이를 구조화 필드UI , 

로 변환 파싱 매핑 한 근거로 활용 가능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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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의회: 

 인천광역시의회 조례안 메타데이터에서 제안회기와 처리회기가 동시에 제공되

는 구조 확인됨 이에 따라 제안회기 처리회기 필드를 분리하여 저장하고 회. , , 

기 간 이동 제안 심사 의결 경로를 추적 분석 가능하도록 설계함( / ) ·→

 본회의 심사경과 영역에 보고일이 별도 항목으로 존재하여 본회의 이벤트를 , 

단순 상정 의결 로만 보지 않고 보고일을 기준 시점 으로 삼아 보고일“ / ” (anchor)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를 한 묶음으로 저장하도록 구성함 본회의 진행 단계(– – –

의 시계열 정합성 확보 목적)

 다음 이미지에 더욱 자세히 표현되어 있는데 상단 메타데이터 영역에서 제안, ‘

회기 와 처리회기 가 동일 화면에 병렬로 표기되어 있으며 본회의 심사경과 ’ ‘ ’ , 

표 내부에 보고일 항목이 독립 행으로 존재하는 것이 확인됨 해당 구조를 반‘ ’ . 

영하여 회기 필드 분리 및 본회의 영역의 보고일 키 설정 근거로 활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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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의회:

 광주광역시의회 조례안 메타데이터에서 공동 제안 의원 항목이 별도 행‘ ’ (row) 

으로 제공되는 구조 확인됨 해당 항목 값이 의원명 의원명 형태의 단일 . 1, 2, … 

문자열로 제공되어 공동발의자 정보를 공동발의자 배열 로 변환하기 위해 , (list)

쉼표 기준으로 분리 하여 저장하도록 설계함 다른 의회 발의정보 필(,) (parsing) (

드와의 정합성 확보 목적)

 또한 일부 조례안에서 공동 제안 의원 문자열 내 의원명이 중복 표기되는 사, 

례 확인되어 토큰화 이후 중복 제거 절차를 적용한 뒤 스키마에 , (deduplication) 

저장하도록 구성함 발의자 수 구성의 왜곡 방지 목적( / )

 다음 그림에서 공동 제안 의원 영역에서 동일 의원명이 반복 노출되는 사례가 

확인되며 우측 예시와 같이 중복 제거 전 의원명 반복 대비 중복 제거 후 유, ( 1 ) (

일 의원명 리스트 형태로 정규화됨 해당 화면을 근거로 문자열 배열 변환) . ‘ ’ →

및 중복 제거 규칙을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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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의회: 

 대전광역시의회 조례안 메타데이터에서 발의의원 표기 구조가 서울특별시의‘ ’ 

회와 유사하여 발의정보 필드에 의원명 한문 정당 정보를 포함하도록 설, + + 

계함 발의자 식별 및 표준 발의정보 정합성 확보 목적( )

 재의사항 블록이 별도 영역으로 구조화되어 존재하여 단순 심사경과 외에 재, ‘

의 라는 추가 이벤트를 포착할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 스키마에 재의정보’

항목을 추가함(reconsideration) 

 재의정보는 사건 이벤트 단위로 관리 필요하여 재의정보 영역을 독립 객체( ) , 

로 두고 재의일 의결일 처리결과를 분리 저장하도록 구성함 본회의 (object) , , (

심사경과와 혼재 방지 및 이벤트 추적성 확보 목적)

 첨부파일 제공 방식이 파일명 노출이 아니라 다운로드 동작 링크 버튼 형태“ ( / )” 

로 제공되어 원문 저장 시 동일 명칭 무명 파일로 인한 충돌 가능성 존재함, / . 

이에 따라 파일 저장 시 중복 방지를 위해 파일명을 의안명 파일종류 규칙으로 _

강제 변환하여 저장하도록 설계함 파일 식별성 및 재현성 확보 목적( )

 다음의 이미지 좌측 화면에 재의사항 이 별도 블록으로 존재하고 우측 확대 ‘ ’ , 

예시처럼 재의일 의결일 처리결과 등 하위 항목이 구조화되어 있음 또한 첨부/ / . , 

파일 영역은 원문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 등 다운로드 링크형 로 제공되어 ‘ / / ’ UI

파일명 직접 노출이 제한됨 해당 구조를 근거로 재의정보 객체화 및 파일명 . 

규칙 의안명 파일종류 적용함(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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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의회: 

 울산광역시의회는 의안명 대신 안건 표기를 사용하고 있어 데이터 표준화 ‘ ’ ‘ ’ , 

과정에서 안건 항목 값을 표준 필드인 의안명으로 명칭 매핑 처리하(mapping) 

여 데이터 일관성 확보함

 웹페이지에서 대수와 회기가 결합 표기 예 대 회기 형태 로 제공되어 스키( : “ / ” ) , 

마 구성 시 의안명은 기본정보의 의안명 필드에 저장하고 대수 회기는 복합필, , 

드 분해 를 통해 분리 저장하도록 설계함(split) 

 첨부파일 크기 정보가 소수점 포함 값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있어 예( : 37.97KB), 

저장 시 비교 집계 편의성을 위해 파일크기 값은 반올림 하여 정규화· (rounding) 

된 크기 값으로 저장하도록 구성함

 다음 그림의 화면 상단에 안건 항목이 의안명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 ’ , ‘ /

회기 가 결합 형태로 제공되는 것이 확인됨 또한 첨부파일 크기 표기가 ’ . 

처럼 소수점 포함으로 제공되어 로 반올림 저장하는 정규화 규칙 37.97KB 38KB

적용 근거로 활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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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안 메타데이터에서 의안요지 가 별도 항목으로 분리 제‘ ’

공되는 구조 확인됨 이에 따라 표준 스키마 내 의안요지 영역을 별도로 두고. , 

원문 텍스트를 제안요지 필드에 저장하도록 구성함

 또한 철회요지 와 재의요지 가 각각 독립 항목으로 제공되는 구조 확인되어‘ ’ ‘ ’ , 

철회 발생 시 철회요지 데이터를 철회의요지 필드에 매핑하여 저장하도록 설‘ ’ 

계함

 다음 그림을 보면 좌측 원안가결 화면과 우측 철회 화면에서 공통적으로 , ‘ ’ ‘ ’ 

의안요지 가 별도 행으로 존재하며 철회 케이스에서는 요지 사유성 텍스트‘ ’ , ‘ ’ /

가 추가로 노출되는 구조가 확인됨 해당 화면을 근거로 의안요지 영역 분리 . 

및 철회요지 철회의요지 필드 매핑 규칙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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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조례안 메타데이터에서 발의구분 필드에 공동발의자 정보가 포함‘ ’ 

되어 있으며 공동발의자 목록이 쉼표가 아닌 공백 구분 문자열 형태로 , (space) 

제공되는 구조 확인됨 이에 따라 공동발의자 정보를 공동발의자 배열 로 . (list)

정규화하기 위해 공백 기준으로 토큰화하여 의원명을 추출하고 표준 스키마의 , 

공동발의자 필드에 저장하도록 설계함

 원안파일 영역에 바로보기 및 바로듣기 기능이 제공되나 이는 파일 콘텐츠 ‘ ’ ‘ ’ , 

자체가 아니라 편의 기능 동작 링크 에 해당하여 메타데이터 관점에서 불필UI ( )

요한 노이즈로 판단됨 따라서 해당 항목은 별도 저장하지 않고 제외하도록 구. 

성함

 발의구분 영역에서 공동발의자명이 의원명 의원명 의원명 처럼 공백으로 1 2 3 …

연속 표기되는 것이 확인되며 이를 배열 형태로 변환하는 규칙 적용 근거로 , 

활용 가능함 또한 원안파일 영역에 바로보기 바로듣기 버튼이 별도로 존재하. ‘ / ’ 

나 메타데이터 저장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표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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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조례안 메타데이터에서 비고 특이사항 가 별도 항목으로 ‘ ( )’

존재하여 표준 스키마에 비고 필드를 두고 특이사항 원문 텍스트를 그대로 저, 

장하도록 구성함

 발의정보 구조에서 제안자에는 의원명이 존재하나 공동발의자 항목이 비어있

는 케이스가 관측됨 이 경우 제안자 정보가 실질적으로 대표발의자 역할을 수. 

행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안자와 대표발의자 값을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규칙, 

화함 또한 공동발의자 값이 없더라도 찬성의원 배열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케. 

이스가 확인되어 공동발의자 필드의 결측 여부와 무관하게 찬성의원 배열이 , 

단독으로라도 저장되도록 설계함 부분 관측 데이터 보존 및 발의 동의 구조 분( /

석 가능성 유지 목적)

 좌측 우측 화면 비교에서 제안자 정보가 존재하나 공동발의자 정보가 누락된 /

케이스 그리고 공동발의자 없이 찬성의원 목록만 제공되는 케이스가 확인됨, . 

이러한 메타데이터 비대칭을 표준 스키마에서 수용하기 위해 대표발의자UI/ ‘ =

제안자 규칙 및 찬성의원 단독 저장 허용 규칙을 적용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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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의회: 

 충청북도의회 조례안 메타데이터에서 관련 회의록이 단순 텍스트가 아니라 버

튼 링크 형태의 요소로 제공되는 구조 확인됨( ) UI 

 해당 버튼은 화면 표시용 식별자 와 문서 접근 경로 로 구성되어 있어(title) (href) , 

관련회의록 정보를 참조 객체 로 분해하여 저장하도록 설계함‘ (reference)’

 위원회 본회의 관련회의록 버튼에서 값을 회의명 필드에 저장하고 값/ title , href 

을 관련회의록 필드에 저장하도록 구성함 회의록 원문으로의 역추적성 및 URL (

증빙 링크 보존 목적)

 관련회의록이 회의록 버튼으로 제공되며 버튼 요소에 회의록 및 “ ” , title=" " …

형태로 표시명과 링크가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됨 해href="/viewer/ " . …

당 구조를 근거로 회의명 관련회의록 매핑 규칙 적용함title , href UR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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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의회: 

 충청남도의회 조례안 메타데이터에서 의안유형 항목이 실질적으로 의안종‘ ’ ‘

류 로 제공되는 구조 확인됨 이에 따라 스키마에서는 의안종류에 조례안 과 ’ . “ ”

같은 상위 분류 값을 저장하고 의안종류상세에 개정 등 보조 분류 세부 유, “ ” (

형 를 분리 저장하도록 설계함 분류 체계의 계층화 및 타 의회와의 정합성 확) (

보 목적)

 위원회 본회의 처리사항이 각각 제공되는 경우가 있어 처리결과를 단일 텍스/ , 

트로 저장하지 않고 본회의 처리사항을 진행상태 와 최종처리결과 로 분해하‘ ’ ‘ ’

여 저장하도록 구성함 처리 상태값의 표준화 및 단계별 분석 가능성 확보 목(

적)

 본회의 처리결과가 제공되지 않는 케이스가 존재하여 해당 경우에는 위원회 , 

처리사항을 본회의 처리결과의 대체값으로 저장하도록 규칙화함

 위원회와 본회의 정보는 이벤트 성격이 상이하여 위원회 본회의를 분리 유지하/

도록 설계하고 본회의 영역에는 부의일 필드를 포함하여 본회의 심사 단계의 , ‘ ’ 

기준 시점을 함께 저장하도록 구성함

 아래 그림에서 좌측 사례에서는 위원회 처리결과와 본회의 처리결과가 모두 , 

제공되는 반면 우측 사례에서는 위원회 처리결과만 존재하고 본회의 처리결과, 

가 비어있는 구조가 확인됨 해당 관측을 근거로 본회의 결측 시 위원회 처리. ‘

사항 대체 저장 규칙 및 위원회 본회의 분리 저장 방식을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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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조례안 메타데이터 화면 항목 구성이 광주광역시의회와 /

유사한 테이블 구조로 제공되는 것을 확인하여 광주 매핑 로직 항목명 값 기, ( –

반 정규화 을 준용할 수 있도록 설계함 의회 간 구조 유사성 활용 및 매핑 규칙 ) (

재사용 목적)

 다만 광주광역시의회는 공동 제안 의원 항목이 별도 행으로 제공되는 반면‘ ’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공동발의 의안에서도 대표발의자 이름만 명시되는 구조

로 확인됨 이에 따라 공동발의자 배열을 별도 구성하기 어렵고 발의자 식별 . ,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자와 대표발의자 필드에 동일 값을 저장하도록 예외 

규칙을 적용함

 아래의 그림에서 좌측 광주 사례에는 공동 제안 의원 관련 항목이 노출되는 반

면 우측 전북 사례에서는 해당 항목이 없고 대표발의자 정보 중심으로 제공되, 

는 것이 확인됨 해당 차이를 근거로 광주 매핑 로직은 재사용하되 발의자 필. , 

드 구성은 제안자 대표발의자로 처리하도록 설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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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 전라남도의회 조례안 메타데이터 구조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동일한 테이블/

항목 구성으로 제공되는 것을 확인하여 전북 매핑 규칙을 그대로 준용 가능하, 

도록 설계함

 광주광역시의회와 비교 시 공동 제안 의원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메타데이터 , ‘ ’ 

구성은 동일 코어 스키마로 확인됨 이에 따라 광주에서 사용한 스키마 중 공. ‘

동 제안 의원 관련 모듈은 전남에는 적용하지 않고 제외하여 저장하도록 구성’ 

함

 광주 전남 전북 화면을 병렬 비교하면 광주에는 공동 제안 의원 관련 행이 추– –

가로 존재하나 전남 전북에는 해당 행이 존재하지 않으며 나머지 항목 배치는 , /

동일한 것이 확인됨 해당 비교를 근거로 전남은 전북과 동일 매핑을 적용하고. , 

광주 전용 공동제안 의원 스키마는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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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의회: 

 경상북도의회 의안정보가 의안처리현황 형태로 제공되며 접수 위원회심‘ ’ , → 

사 본회의심사 처리완료 등 처리 단계 시퀀스가 명시적으로 노출(state) → → 

되는 구조 확인됨

 상기 단계 정보를 누락 없이 통합 에서 수용하기 위해 진행상태 필드를 별DB

도로 두고 단계명 라벨 을 원문 그대로 저장하도록 설계함, ( )

 접수 구간에서 접수일자와 제안회기가 분리 제공되어 시계열 정보와 회기 정‘ ’ , 

보를 혼합하지 않도록 접수일 제안회기 필드를 분리하여 저장하도록 구성함, 

 다음 그림의 화면 상단에 의안처리현황 단계 접수 위원회심사 본회의심사 처리( / / /

완료 가 단계형 로 제공되며 접수 영역에 접수일자와 제안회기가 별도 항목) UI , 

으로 구분되어 표시됨 해당 구조를 근거로 진행상태 라벨 저장 및 접수일 제. ·

안회기 분리 저장 규칙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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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의회: 

 경상남도의회 의안정보가 요약 카드 구조로 제공되며 기본정보 카드와 (card) , 

처리정보 소관위원회 본회의 등 카드가 분리된 블록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 / ) 

 상기 카드 구조를 기준으로 기본정보 영역과 처리정보 영역을 표준 스키마의 , 

해당 섹션에 블록 단위로 매핑하여 저장하도록 설계함

 발의정보는 의원 프로필이 버튼 형태 컴포넌트 로 다수 노출되는 구조라(UI ) , 

각 버튼에서 표시되는 문자값 의원명 텍스트 을 추출하여 발의정보의 이름 필( )

드에 저장 가능하도록 구성함

 첨부파일과 함께 제공되는 바로보기 는 문서 메타데이터 자체가 아니라 편‘ ’ UI 

의 기능 동작 링크 에 해당하여 분석 검증에 직접 필요하지 않은 노이즈로 판단( ) /

됨 따라서 별도 저장하지 않고 제외한 상태로 경상남도의회 메타데이터 수집. 

을 진행함

 다음 조례안 그림에서 기본정보 소관위원회 심사 본회의 처리 등 정보가 카드 / /

단위로 분리되어 제공되며 발의자 정보는 다수의 의원명이 버튼 형태로 배열, 

되어 있음 또한 첨부파일 영역에 바로보기 가 함께 노출되나 수집 대상에서 . ‘ ’

제외한 것이 표시되어 있어 카드 기반 매핑 버튼 텍스트 추출 바로보기 , + + 

제외 규칙 적용 근거로 활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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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조례안 페이지에서 안건심의자료 표가 별도 테이블로 존‘ ’ 

재하며 의안번호를 기준으로 자료명 파일유형 다운로드 동작 링크 정보가 구, , , ( / ) 

조화되어 제공됨

 상기 구조를 표준 첨부파일 체계로 흡수하기 위해 첨부파일 유형 분류에 , (type) 

안건심의자료 를 포함하도록 확장하고 각 행 에서 제공되는 파일유형 값‘ ’ , (row)

을 별도 필드로 저장하도록 설계함

 다운로드 정보는 단순 텍스트가 아니라 파일 접근을 위한 동작 성격을 가/URL 

지므로 자료명과 함께 다운로드 또는 다운로드 식별자 를 보존하여 원문 , URL( )

파일로 역추적 가능하도록 구성함

 안건심의자료 표에 자료명 파일유형 다운로드 컬럼이 분리되어 있으며 파일‘ / / ’ , 

유형으로 등이 표기되고 다운로드는 버튼 링크 형태로 제공되는 것이 hwp, pdf /

확인됨 해당 구조를 근거로 첨부파일 유형에 안건심의자료 를 추가하고 파일. ‘ ’

유형 및 다운로드 링크를 함께 저장하도록 매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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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례안 메타데이터 최종 스키마. 

❏ 추출 및 저장

 조례안 검색 목록을 페이지 단위로 순회하며 의회별 조례안에 포함되는 메타, 

데이터를 표준 스키마로 정규화하여 구조화함 필드 매핑 및 결측 처리 규칙까(

지 반영하여 정제)

 정규화된 결과는 조례안 단위 레코드 로 구성된 형태로 저장하(record) JSONL 

여 대규모 전수조사 데이터의 누적 증분 처리 및 재현 가능한 파이프라인 운, ·

용이 가능하도록 구성함

 메타데이터 스키마는 전국 광역지방의회의 공통 속성 과 의회별로만 존(core) 

재하는 추가 속성 을 모두 포괄하도록 설계함 단일 스키마 내에서 (extension) (

상호운용성 확보 목적)

 일부 의회에 존재하지 않는 속성은 누락 이 아니라 정의된 결측 상태로 관리‘ ’

하기 위해 값을 로 명시하여 저장하였고 이는 의회 간 비교 시 결측 비제null , /

공 구분 가능하도록 함

 상기 스키마는 의회별 상이한 표기 구조를 단일 모델로 흡수한 전국 단위 메타·

데이터 표준 으로 이후 비용추계 특성 변수 추출 비교분석 검(interop schema) , / /

증 자동화의 입력 기반으로 기능함

 스키마 필드 타입은 최소 타입 시스템으로 정리하여 저장 일관성 확보함

－ 숫자 정수 형태로 저장int : ( ) 

－ 문자열 형태로 저장string : 



- 34 -

필드 타입
idx int

의회명

string

지자체명
상세페이지URL

진행상태 

기본정보

의안번호
의안명

의안종류
의안종류상세

대수
int

제안회기
처리회기

string

소관위원회
제안일
접수일
제안자

제안자 설명

발의정보

발의구분

대표발의자
이름 
한문명
정당

발의의원
찬성의원
반대의원
기권의원

순번 int
이름 

string

한문명
정당

심사경과

위원회

본회의 

위원회명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부의일
제안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의명 

관련회의록 URL

공포정보

집행기관이송일
공포일

공포번호
공포자

철회일자 
철회의요지

재의정보

재의일
의결일

처리결과
이송일

제안요지
전체
문단 

첨부파일

종류
파일명

다운로드URL
파일확장자
파일크기

비고특이사항

최종처리결과

조례안 메타데이터 스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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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지방의회 기초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

가 폴더 저장구조 방식. 

❏ 구조화

 광역지방의회 의안의 메타데이터 와 조례안 파(council_meta) (council_download) 

일들을 그림과 같은 구조로 구성함

 각 의회 폴더는 동일한 내부 구조를 갖도록 표준화

 위 그림의 부산 사례 기준 구성은 다음과 같음

폴더명구조 예시( ) 설명
부산광역시의회/

busan_download/ 조례안 원문 파일 저장소 폴더
busan_parser/ 조례안 비용추계 데이터 저장소 폴더
busan_crawler 목록상세 수집 로직 실행 파일/
busan_download 첨부원문 다운로드 실행 파일( ) 
busan_meta 메타데이터 저장 파일

❏ 조례안 의안 원문 파일 저장*_download/ : ( ) 

 각 광역의회 사이트에서 수집된 조례안 의안 원문 주로 을 물리 파일로 / ( HWP)

축적하는 저장소

 파일 명시 규칙 의안번호 파일명: _ .hwp

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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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명만으로 의안 식별이 가능하도록 함

－ 메타데이터 파일과 결합 시 원문 메타 연결이 단순해짐-

－ 추후 원문 재검증 비용추계 표기 여부 등 시 탐색 비용 감소( ) 

❏ 조례안 의안 비용추계 데이터 저장*_parser/ : ( ) 

 파일에서 수집된 조례안에 문서구조를 파일로 축적하는 저*_download JSON 

장소

 파일 네이밍 규칙 의안번호 파일명: _ .json

 이를 통해, 

－ 파일명만으로 의안 식별이 가능하도록 함

－ 문서 내용을 형식으로 디지털화하여 탐색이 가능해짐JSON 

－ 각 의회 문서별 비용추계 표기 여부 확인을 가능하도록 함

❏ 예시 경로 메타데이터 구조화 데이터 저장( )busan_meta : ( ) 

 수집된 의안의 구조화된 메타데이터 속성 정보를 별도 파일로 관리함

 형태로 저장하여 의회에 조례안 별로 메타데이터 확인 가능함jsonl 

 이를 통해, 

－ 원문 파일과 메타데이터를 분리하여 데이터처리는 메타 기반으로 수행

－ 증빙 검증은 원문 파일로 수행/

❏ 예시 경로 수집 실행 파일( )busan_crawler, busan_download : 

 의안 목록 상세 페이지를 순회하며 메타데이터 및 다운로드 대busan_crawler: / (

상 링크 를 수집)

 수집된 링크를 기반으로 조례안 원문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busan_download: 

에 저장busan_download/

나 조례안 파일 변환 및 파싱. 

❏ 의 활용Document Parser

 확보한 아래아 한글 포맷의 조례안 및 첨부자료 내 텍스트 표 데이터를 (.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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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화하여 추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활용이 필요함Document Parser 

 그러나 확장자 파일은 파서 적용을 위한 선행 변환 단계로서 변환이 .hwp .pdf 

요구되어 다음의 작업을 먼저 수행함

－ 변환을 자동화하는 추가 작업 수행hwp pdf →

－ 모든 의회의 첨부파일 중 원안 심사보고서 검토보고서 등 읽기 전용 , , 

파일로 제공되어 변환이 불필요한 사례 충청남도의회 를 제외하고 변환 ( ) , 

가능한 파일을 대상으로 일괄 변환함hwp 

 비용추계서 존재 여부 및 주요 항목 재정부담 여부 금액 기간 추계방법 등 을 ( , , , )

확인 분석할 수 있도록 를 활용하여 문서를 구조로 분해· Document Parser JSON 

해야 하며 생성된 의회별 조례안 파일은 각 의회 폴더에 저장하, JSON _parser 

여 관리해야 함

 연구 성과 및 향후 활용 방안 지방의회 맞춤형 비용추계 플랫폼 도입을 위한 ( ) 

표준 데이터 파이프라인 및 아키텍처 설계

－ 표준화된 데이터 구조 및 처리 파이프라인 제시 본 연구의 핵심 (JSON) : 

성과 중 하나는 개 광역의회의 다년간 누적된 방대한 의안 및 첨부파17

일을 시스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최적의 데이터 변환 구조와 파이프

라인을 선제적으로 설계했다는 점임

－ 지자체 맞춤형 플랫폼 구축의 청사진 제공 최신 를 활: Document Parser

용한 전수 파싱은 막대한 비용이 수반됨 따라서 본 연구는 단순한 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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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에 머물지 않고 각 지방의회가 자체적인 예산과 실무 수요에 DB , 

맞춰 유연하게 파싱 범위와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플랫폼 구축‘

의 기반 을 마련하는 데 집중함’

－ 실무 적용성 및 비용 효율성 극대화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데: 

이터 구조와 파싱 최적화 전략 우선순위 조정 변환 자동화 캐싱을 통( , , 

한 재사용 등 은 향후 각 지자체가 실제 비용추계 업무 플랫폼을 개발)

할 때 즉시 활용이 가능한 핵심 자산임 이는 지자체의 시스템 구축 과. 

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와 중복 투자를 최소화하는 매우 중요

한 실적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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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례안 정보 현황 분석 개요. 

❏ 분석 방법

 광역지방의회의 조례안 정보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으며 중요 정보의 누락 사, 

항이 다수 있었음

 정보의 표준화 및 완비 정도 누락 정도는 광역지방의회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 

났으며 이는 조례안 관리 수준과 연결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음, 

－ 이는 간접적으로는 조례안 비용추계 대한 관심도와도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음

 한편 모든 광역지방의회가 의안정보에서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에 관한 정보를 ,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본 연구에서의 조례안 정보 현황은 각 광역지방의회의 개별 조례안 정보로부터 

수집 및 집계 처리하였다는 점에서 개별 지방의회의 집계 현황과 차이가 있을 , 

수 있음

－ 처리결과에서 미처리 등 에는 처리결과 정보가 누락된 경우까지 포함“ ”

❏ 수집 완료 최종 시점

 서울 경기 강원 , , : 2025.12.19.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북 경남 , , , , , , , , , : 2026.01.21.

 대전 : 2025.12.17.

 전남 제주 , : 2025.12.22.

 경북 :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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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조례안 처리결과

가 서울특별시. 

❏ 조례안 정보 현황

 서울특별시의회 조례안 데이터는 제 대부터 제 대까지의 의회에 걸쳐 집계되6 11

어 있음

 조례안 처리결과 분류에는 가결 원안 수정 부결 폐기 임기만료폐기 철회 미( / ), , , , , 

처리 등이 포함

 전체 건의 조례안 중 미처리 등으로 분류된 건은 건 약 에 불과8,215 485 ( 5.9%)

하며 이는 주로 현재 진행 중인 제 대 조례안 건 에서 발생한 미처리 상태 , 11 (476 )

건들로 인한 것

－ 과거 회기들의 미처리 비율은 내외에 그쳐 대체로 처리결과 기록이 1% , 

충실한 편

❏ 제안자별 조례안 처리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조례안 제안 건수는 매 대수 꾸준히 증가하여 제 대 건에, 6 433

서 제 대 건으로 증가하였음11 2,343

 발의 주체별로 보면 초기에는 집행부 시장 제안이 압도적이었으나 점차 의원 ( ) 

발의 비중이 상승하여 지방의회의 위상이 집행부 견제를 넘어 정책 주도로 전

환되었음을 보임

－ 제 대에는 의원 발의가 건으로 전체의 에 불과하고 시장 제출이 6 30 6.9%

건으로 를 차지하여 사실상 집행부가 입법을 주도하고 의회는 312 72.1%

이를 승인하는 형태에 머물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제 대에는 의원 발의가 건으로 전체의 를 점유하였는데 이11 1,867 79.7% , 

는 제 대 대비 의원 발의 건수가 약 배 증가한 수치이며 비중으로는 6 62 , 

배 이상 증가한 것인데 시장 제출은 로 감소하여 의원주도 입10 , 11.0%

법으로 전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교육감 제출 조례안도 제 대 제 대 약 수준이던 것이 제 대에는 6 ~ 7 10% 11

대로 감소하였고 위원회 및 의장 제안은 드물게 나타났음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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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변화는 긍정적으로는 지방의원의 정책 역량 강화를 의미하지만 비용추, 

계 관점에서는 심각한 부하로 연결될 수 있음

－ 이는 집행부와 달리 전문적인 예산 추계 인력과 조직이 부족한 개별 의

원들의 조례 발의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 

출이 관행화되거나 부실한 추계가 이루어질 개연성도 높아졌기 때문임

❏ 소관위원회별 조례안 처리결과

 서울특별시의회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을 배분하며 보건복지 기획재정 교, , , 

육 도시환경위원회 등에서 많은 조례안을 심사하였음, 

－ 예를 들어 제 대에 교육위원회 소관이 건 으로 최다였고 기획8 160 (19.6%) , 

재정 건 도시환경 건 등이 뒤를 이었음112 , 82

－ 상임위 개편도 일부 있었는데 제 대의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가 대, 7 “ ” 8

에 보건복지위원회 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로 분리되는 등 조직 “ ” “ ”

변경이 있었음

－ 특별위원회의 경우 인권특별위원회 준공업지역관리지원특별위원회 등에, 

서 각 건씩 조례안을 다룬 기록이 있으며 전체 조례안 중 특별위원1~2 , 

회 소관 비중은 미미함

－ 전반적으로 위원회 구조는 대수마다 일부 변경되었으나 비용추계 대상 , 

조례안은 주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되었고 위원회 소관 정보 누락은 거

의 없었음

 특히 제 대 의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와 환경수자원위원회의 높은 제안 비중11

은 행정 수요의 변화에 대응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비용추계 관점에서는 , 

다음과 같이 평가 가능

－ 보건복지위원회는 제 대 의회에서 건 을 제안하며 최다 건11 337 (14.38%)

수를 기록하였는데 복지 분야는 현금성 지원이나 바우처 사업 등 직접, 

적인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조례가 많다는 점에서 보건복지위원회의 입, 

법활동 증가는 곧 지방재정의 의무지출 증가로 직결될 수 있어 특히, , 

이 분야에서 비용추계 시스템의 고도화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평가 가

능

－ 환경수자원위원회도 건 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는 기225 (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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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위기 대응 및 탄소 중립 관련 조례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환경 조례는 장기적인 시설 투자비용이나 규제 비용을 수반하므로 비용

에 대한 정밀한 추계 모델이 요구됨

대수 제안자
제안
건수

제안
비율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임기만
료폐기

철회
미처리
등

의원

위원회

의장

시장

교육감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시장

교육감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시장

교육감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시장

교육감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시장

교육감

소계

표 서울특별시의회 제안자별 조례안 처리결과 제 대 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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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제안자
제안
건수

제안
비율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임기만
료폐기

철회
미처리
등

의원

위원회

의장

시장

교육감

소계

총계

의원

위원회

의장

시장

교육감

소계

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임기만
료폐기

철회
미처리
등

건설위원회

교육문화위원회

교통위원회

도시관리위원회

보건사회위원회

본회의

운영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계

표 서울특별시의회 소관위원회별 조례안 처리결과 제 대 제 대

단위 건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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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임기만
료폐기

철회
미처리
등

건설위원회

교육문화위원회

교통위원회

도시관리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사회위원회

본회의

상임위원회소관업무조정
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준공업지역관리지원
특별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계

건설위원회

교육위원회

교통위원회

도시관리위원회

도시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운영위원회

인권 특별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주택균형개발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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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임기만
료폐기

철회
미처리
등

교육위원회

교통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운영위원회

주택균형개발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계

교육위원회

교통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계

교육위원회

교통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운영위원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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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산광역시. 

❏ 조례안 정보 현황

 부산광역시의회의 조례안 정보는 제 대부터 제 대까지 집계되어 있음1 9

 처리결과 범주는 서울과 유사하나 임기만료폐기 항목 없이 기록되었으며 회“ ” , 

기별 미처리 등 건수는 제 대 건 제 대 건 제 대 건 제 대 건으로 전6 4 , 7 7 , 8 3 , 9 54 , 

체 건 중 건 약 에 불과4,507 74 ( 1.6%)

－ 제 대의 미처리 건이 다소 있지만 이는 자료 수집 시점에 계류 중이던 9

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임기만
료폐기

철회
미처리
등

총계

건설위원회

교육문화위원회

교육위원회

교통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도시관리위원회

도시안전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사회위원회

본회의

상임위원회소관업무조정
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

인권 특별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균형개발위원회

준공업지역관리지원
특별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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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으로 볼 수 있음

－ 제 대에 제안자 정보가 누락된 조례안 건이 있었으나 이후 대수에서는 6 2

제안자 정보 누락이 없음

 다만 의안정보 로부터는 소관위원회 정보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임, “ ”

❏ 제안자별 조례안 처리결과

 부산시의회 조례안 제안 건수는 제 대 건에서 제 대 건으로 증가하였6 374 9 1,152

고 꾸준한 증가 추이를 보임, 

 특히 의원 발의 비중이 크게 상승했는데 제 대에는 의원 발의 시장 시, 6 38.5%, (

장 제출 로 아직 집행부 우위였으나 제 대에 처음으로 의원 발의) 47.6% , 7

가 시장 제출 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고 제 대에는 (50.9%) (41.7%) , 8

의원 제 대에는 로 의원 발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장 60.4%, 9 72.1% , 

제출 제안은 같은 기간 로 감소하였음47.6% 21.9%→ 

 서울시와 유사하게 의원 발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수정가결 비율이 상, 

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특징을 보임

－ 제 대 의회 전체 제안 건 중 수정가결이 건으로 원안가결9 1,152 110 , (972

건 대비 약 의 수정률을 보였는데 특히 의원 발의안의 경우 수정) 11.3% , 

가결이 건 제 대 건 제 대 건 제 대 등으로 꾸준히 나타나고 85 ( 7 ), 69 ( 8 ), 110 ( 9 ) 

있음

 교육감 제출은 연평균 수준을 유지했고 의장 제안은 없었음5~15% , 

 정보 누락은 제안자별로 거의 없으며 제 대의 누락 건 이외에는 모든 조례안, 6 2

의 제안자가 명확히 기록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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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제안자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대안반
영폐기

철회
미처리
등

의원

위원회

의장

시장

교육감

정보 누락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시장

교육감

정보 누락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시장

교육감

정보 누락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시장

교육감

정보 누락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시장

교육감

정보 누락

소계

표 부산광역시의회 제안자별 조례안 처리결과 제 대 제 대

단위 건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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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제안자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대안반
영폐기

철회
미처리
등

의원

위원회

의장

시장

교육감

정보 누락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시장

교육감

정보 누락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시장

교육감

정보 누락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시장

교육감

정보 누락

소계

총계

의원

위원회

의장

시장

교육감

정보 누락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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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구광역시. 

❏ 조례안 정보 현황

 대구광역시의회 자료는 제 대부터 제 대까지 포함됨1 9

 대구의 경우 조례안 처리결과 분류에서 임기만료폐기 가 별도 항목으로 기록“ ”

되지 않고 미처리 등 으로 미처리와 정보 누락을 포괄, “ ”

 전체 건의 조례안 중 미처리 등으로 분류된 건은 건 약 에 불과하3,764 30 ( 0.8%)

여 거의 모든 안건이 처리되었거나 기록이 명확함

 다만 제안자가 주민청구 인 조례안은 통계에서 시장 제출에 포함하여 집계하, ‘ ’

였음

❏ 제안자별 조례안 처리결과

 대구에서도 최근으로 갈수록 의원 제안 비중이 증가하였음

－ 대 조례안 중 의원 발의는 에 그쳤으나 대에 까지 높아진 1 1.5% , 6 46.0%

후 대와 대에는 약 수준으로 의원 발의가 우위를 점하였음8 9 57% 

－ 반면 시장 제출은 대 에서 대 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최1 66.4% 9 32.7% , 

근에는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두 배 가까이 많음

－ 교육감 제출은 전체의 약 사이에서 등락을 보였고 위원회 제안5~16% , 

은 대에 로 약간 증가하여 위원회 제안 건 일부 특별위원회 9 5.6% ( 38 ) 

혹은 상임위 공동발의 활동이 있었음을 시사함

 대구광역시의회는 조례안 부결 건수가 비교적 많았는데 전체 조례안의 약 , 

인 건이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되었음7.5% 283

－ 이는 다른 도시에 비해 높은 수치로 조례안 심사에서 엄격한 경향을 보, 

여줌

❏ 소관위원회별 조례안 처리결과

 대구광역시의회는 상임위원회 구조 변화가 적은 편이지만 대수에 따라 위원회 , 

명칭이 일부 조정되었음

 조례안은 주로 행정자치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 , , 

원회 등 핵심 상임위에서 심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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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제안자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의원

위원회

의장

시장

교육감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시장

교육감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시장

교육감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시장

교육감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시장

교육감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시장

교육감

소계

표 대구광역시의회 제안자별 조례안 처리결과 제 대 제 대

단위 건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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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제안자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의원

위원회

의장

시장

교육감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시장

교육감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시장

교육감

소계

총계

의원

위원회

의장

시장

교육감

소계

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건설위원회
내무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정보 누락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소계

표 대구광역시의회 소관위원회별 조례안 처리결과 제 대 제 대

단위 건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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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건설위원회

내무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산업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계

건설위원회

건설환경위원회

경제교통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내무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산업교통위원회

산업위원회

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정보 누락

행정자치위원회

소계

건설환경위원회

경제교통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운영위원회

정보 누락

행정자치위원회

소계

건설환경위원회

경제교통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운영위원회

정보 누락

행정자치위원회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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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건설환경위원회

경제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정보 누락

행정자치위원회

소계

건설교통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교육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정보 누락

소계

건설교통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교육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정보 누락

소계

건설교통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교육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정보 누락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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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인천광역시. 

❏ 조례안 정보 현황

 인천광역시의회는 제 대부터 제 대까지 조례안 정보를 제공하나 과거 일부 대1 9 , 

수의 처리결과 기록이 불완전한 특징이 있음

－ 특히 제 대 제 대 조례안의 상당수가 처리결과가 미처리 등 으로 나타1 ~ 5 “ ”

나는데 예를 들어 제 대 총 건 중 건이 미처리로 표시되어 사실, 5 562 559

상 처리결과가 남아 있지 않음

－ 제 대부터는 기록이 비교적 충실하게 제 대 총 건 중 건6 6 590 305 (51.7%)

이 미처리로 집계되었고 제 대 제 대에는 미처리 비율이 각 , 7 ~ 9 5.4%, 

로 크게 낮아졌음3.2%, 7.2%

－ 전체적으로 건 중 미처리 등이 건 약 으로 높게 나타나5,144 2,328 ( 45.2%)

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총계

건설교통위원회

건설위원회

건설환경위원회

경제교통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교육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내무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교통위원회

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정보 누락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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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는 초기 대수 데이터 결손에 따름, 

 이러한 데이터 공백은 해당 조례안이 폐기된 것인지 부결된 것인지 아니면 임, , 

기 만료로 폐기된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처리결과를 알 수 

없으면 해당 조례에 첨부된 비용추계서가 실제 예산 편성에 반영되었는지 사후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

－ 이는 지방의회 행정정보 시스템의 전반적인 혁신이 시급함을 시사

❏ 제안자별 조례안 처리결과

 인천광역시의회도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조례 발의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였음

－ 대 건 대 건 대 건으로 대 정점 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7 645 , 8 914 , 9 893 8

하였음

 제안자별로 보면 의원 발의 비중은 급격히 상승하여 대 에서 대 , 1 6.5% 8 58.5%, 

대 로 확대되었고 반대로 시장 제출은 대 에서 대 로 감9 63.6% , 1 73.8% 9 25.9%

소하였음

－ 특히 대에는 집행부 제안이 절대다수였으나 대부터 의원 제안이 1~3 , 7

를 넘고 대에는 의원 주도 입법이 정착되었음50% 8~9

 제안자 정보 누락은 발견되지 않았음

❏ 소관위원회별 조례안 처리결과

 인천광역시의회는 초기에 위원회 소관 정보가 크게 누락된 사례가 있음

－ 대의 경우 소관위원회가 파악되지 않은 조례안이 건 전체의 1 38 ( 8.1%), 2

대의 경우 건 이었음33 (10.3%)

 행정자치위 산업경제위 교육위원회 복지환경위 등에서 조례안이 주로 심사되, , , 

었음

 대수별로 상임위원회 개편이 몇 차례 있었는데 특히 대 이전에 문교사회위원, 6

회 분리 등 구조 변화가 있었음

 인천이 위원회 명칭 변경이 비교적 잦았던 편으로 내무위원회 행정자치위원, “ →

회 산업경제위원회 산업위원회 등 몇 차례 개편이 있었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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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제안자
제안
건수

제안
비율

가결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의원

위원회

의장

시장

교육감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시장

교육감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시장

교육감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시장

교육감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시장

교육감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시장

교육감

소계

표 인천광역시의회 제안자별 조례안 처리결과 제 대 제 대

단위 건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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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제안자
제안
건수

제안
비율

가결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의원

위원회

의장

시장

교육감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시장

교육감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시장

교육감

소계

총계

의원

위원회

의장

시장

교육감

소계



- 59 -

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가결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건설위원회

내무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정보 누락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소계

건설위원회

교육환경개선행정사무
조사위원회

내무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정보 누락

소계

건설위원회

내무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본회의

산업경제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정보 누락

소계

건설교통위원회

건설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내무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본회의

산업경제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정보 누락

소계

표 인천광역시의회 소관위원회별 조례안 처리결과 제 대 제 대

단위 건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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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가결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건설교통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본회의

산업경제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윤리
특별위원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소계

건설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본회의

산업경제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정보 누락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소계

건설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본회의

산업경제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정보 누락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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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가결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건설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본회의

산업경제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정보 누락

행정안전위원회

소계

건설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본회의

산업경제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정보 누락

행정안전위원회

소계

총계

건설교통위원회

건설위원회

교육위원회

교육환경개선행정사무
조사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내무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본회의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윤리
특별위원회

정보 누락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계



- 62 -

마 광주광역시. 

❏ 조례안 정보 현황

 광주광역시의회는 제 대부터 제 대까지의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결과 기록이 1 9

충실한 편임

 처리되지 못한 안건은 제 대까지 건으로 제 대 건 중 건 제 대 9 204 , 1 320 6 (1.9%), 2

건 중 건 제 대 건 중 건 등으로 미처리 건수 비율이 279 15 (5.4%), 3 328 4 (1.2%) 

낮게 유지되었음

 이는 광주시의회가 조례안을 회기 내 처리하거나 임기만료 폐기 등으로 정리해

온 결과로 볼 수 있음

－ 단 광주는 통계상 임기만료 폐기 를 별도 구분하지 않고 폐기 에 포, “ ” “ ”

함한 것으로 보임

❏ 제안자별 조례안 처리결과

 광주광역시의회도 조례 제안의 주체가 집행부에서 의원으로 이동해 왔지만 그 , 

속도는 타 광역의회에 비해 다소 완만하였음

－ 제 대에는 의원 발의 비율이 에 그쳤고 시장 제출이 를 차1 1.25% 73.8%

지했으나 이후 점진적으로 의원 비중이 상승하여 제 대 제 대 , 5 25.6%, 6

제 대 등으로 증가하였음42.5%, 8 46.4% 

－ 다만 제 대까지도 시장 제안이 로 거의 대등했으며 제 대에서 의8 46.7% , 9

원 발의가 약 를 상회하였음 제 대 의원 건 시장 건으로 각 50% ( 9 337 , 339

수준46% )

－ 이는 광주광역시의회가 최근에야 의원입법이 근소하게 앞서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줌

－ 교육감 제출은 평균 내외로 유지되었고 위원회나 의장 제안은 10~15% , 

전체적으로 극히 적었음

 광주는 대부분 조례안을 원안가결하는 경향이 강하며 수정가결된 조례안은 상, 

대적으로 적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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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위원회별 조례안 처리결과

 광주시의회는 대수를 거치며 상임위원회 구성의 일부 변화가 있었음

－ 대 이전에는 내무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등이 존재했고 이후 행정자5 , , 

치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등의 명칭으로 조정되었음, 

 조례안은 행정자치위 또는 내무위 와 산업건설위 교육위 환경복지위 등에서 ( ) , , 

주로 심사되었음

－ 특별위원회가 조례안을 심사한 비중은 크게 작은 편임

 전반적으로 광주는 특별한 편중 없이 상임위별로 조례안을 처리했고 위원회 , 

체계도 안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음

대수 제안자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의원

위원회

의장

시장

교육감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시장

교육감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시장

교육감

소계

표 광주광역시의회 제안자별 조례안 처리결과 제 대 제 대

단위 건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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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제안자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의원

위원회

의장

시장

교육감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시장

교육감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시장

교육감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시장

교육감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시장

교육감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시장

교육감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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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제안자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총계

의원

위원회

의장

시장

교육감

소계

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내무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소계

내무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본회의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정보 누락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소계

교육사회위원회

내무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본회의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정보 누락

행정자치위원회

소계

표 광주광역시의회 소관위원회별 조례안 처리결과 제 대 제 대

단위 건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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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교육사회위원회

본회의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계

교육사회위원회

본회의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정보 누락

행정자치위원회

소계

교육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소계

교육문화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교육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정보 누락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소계

교육문화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정보 누락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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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대전광역시. 

❏ 조례안 정보 현황

 대전광역시의회는 제 대부터 제 대까지의 조례안을 데이터화하였음1 9

 전체 건 중 미처리 등은 건 에 불과하며 이는 사실상 모든 조례안4,074 9 (0.2%) , 

이 처리완료 또는 처리유형이 분명히 기록되었음을 의미

－ 미처리 등 으로 남은 안건이 거의 없음“ ”

－ 대안반영 폐기 임기만료 폐기도 별도 구분한 사례가 있는데 완비되어 , , 

있지는 않음

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교육문화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전체

총계

교육문화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교육위원회

내무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본회의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정보 누락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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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자별 조례안 처리결과

 대전광역시의회 조례안 발의 건수는 제 대 건에서 제 대 건으로 약 배 1 188 9 755 4

증가하였음

 제안 주체별 추이를 보면 제 대까지는 집행부 제안이 다소 많았으나 제 대 이, 6 7

후부터 의원 발의가 우위를 점하기 시작하였음

－ 제 대에는 의원 발의 시장 제출 였으나 제 대에는 의원 6 34.4%, 54.7% , 7

시장 로 역전되었고 제 대 제 대 54.5%, 40.9% , 8 49.2%, 42.4%, 9 52.6%, 

로 의원 제안이 안정적으로 많아지는 추세임42.3%

 또한 대전의 특징은 조례안의 대부분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로 처리하고 부

결이나 철회가 거의 없다는 점임

－ 제 대 제 대 전체 부결 건수는 단 건에 지나지 않아 조례안 부결률이 1 ~ 9 6 , 

매우 낮고 대부분 합의 처리되는 경향을 보였음

 정보 누락 사항도 제안자별로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소관위원회별 조례안 처리결과

 대전시의회는 조례안 처리에 있어 상임위원회별 역할 분담이 비교적 균등한 편

임

－ 행정자치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등이 매 , , , 

대수 안팎의 안건을 심사하여 특정 상임위원회에 대한 과도한 편20% 

중 없이 업무가 수행되었음

 대전은 임기마다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이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통계상의 위

원회 변경 빈도가 낮음

－ 내무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 교육위원회 등으로 일

부 명칭 조정은 있었으나 구조의 큰 변동은 없었음

 특별위원회 활동으로는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등이 있었으나 조례안 심사 

건수는 매우 적었고 조례안의 절대다수는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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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제안자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대안반
영폐기

임기만
료폐기

철회
미처리
등

의원

위원회

의장

시장

교육감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시장

교육감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시장

교육감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시장

교육감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시장

교육감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시장

교육감

소계

표 대전광역시의회 제안자별 조례안 처리결과 제 대 제 대

단위 건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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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제안자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대안반
영폐기

임기만
료폐기

철회
미처리
등

의원

위원회

의장

시장

교육감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시장

교육감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시장

교육감

소계

총계

의원

위원회

의장

시장

교육감

소계

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대안
반영
폐기

임기
만료
폐기

철회
미
처리
등

내무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본회의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소계

표 대전광역시의회 소관위원회별 조례안 처리결과 제 대 제 대

단위 건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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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대안
반영
폐기

임기
만료
폐기

철회
미
처리
등

내무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정보 누락

소계

교육사회위원회

내무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정보 누락

행정자치위원회

소계

교육사회위원회

본회의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계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정보 누락

행정자치위원회

소계

교육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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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대안
반영
폐기

임기
만료
폐기

철회
미
처리
등

교육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본회의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계

교육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본회의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계

교육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본회의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계

총계

교육사회위원회

교육위원회

내무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본회의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정보 누락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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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울산광역시. 

❏ 조례안 정보 현황

 울산광역시의회 조례안 자료는 제 대부터 제 대까지 축적되어 있으며 년 1 8 , 1997

광역시 승격 이후의 조례안을 포함함

 처리결과 기록에는 임기만료폐기 항목이 별도로 나타나지 않으며 임기만료 “ ” , 

시 처리되지 못한 안건도 폐기 로 분류되었음“ ”

 전체 건 중 미처리 등으로 남은 안건은 건 에 불과하며 거의 완전3,306 16 (0.5%) , 

한 처리를 보임

－ 제 대 진행 중이던 일부 안건이 미처리로 집계되었고 그 외 회기에서는 8 , 

미처리 건수가 으로 나타남0

 또한 울산은 제 대 제 대에 의원 제안자 정보가 일부 누락된 사례도 보이지 1 ~ 2

않아 제안자 및 처리결과 데이터의 신뢰도가 높음, 

❏ 제안자별 조례안 처리결과

 울산광역시의회도 의원 입법 활동이 증가하여 제 대 의원 발의는 에 그쳤1 2.5%

으나 제 대 제 대 로 크게 증가하였음7 55.0%, 8 59.1%

－ 특히 제 대에 처음으로 의원 발의 건 가 시장 제출 건 을 크게 앞7 (434 ) (250 )

질렀고 제 대에는 의원 발의가 약 시장 제출 로 격차가 커졌, 8 59%, 34%

음

－ 이에 따라 집행부 제안 비중은 제 대 에서 제 대 로 하락하1 78.7% 8 33.7%

였음

 교육감 발의는 평균 내외 수준을 유지하였음10% 

 울산의 특징은 제 대 제 대까지 의원 발의 조례안이 저조했다는 점인데 제 대1 ~ 5 , 5

까지는 집행부 제안이 절대다수였고 의원 발의 안건이 한 자릿수에 불과하였음

－ 그러나 제 대 들어 로 증가한 데 이어 제 대부터 의원 입법이 활6 24.1% 7

발해진 것으로 평가됨

 조례안 처리결과를 보면 울산은 부결이나 철회 건수가 매우 적고 전체 기준 , (

부결 건 철회 건 대부분 원안 또는 수정가결로 의결되어 합의 통과되는 4 , 17 ) 

경향이 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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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위원회별 조례안 처리결과

 울산광역시의회는 광역시 승격 후 상임위원회 체계를 여러 차례 정비해 왔음

－ 초기에는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등이 있었고 이후 행정자치위원, , 

회 환경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등으로 개편되었음, , 

 조례안은 이러한 변화에 따라 해당 시기 위원회에 소관으로 처리되었으며 행, 

정자치위 또는 내무위 와 산업건설위가 다소 많은 안건을 다루었고 교육 및 환( )

경 관련 위원회도 역할을 수행하였음

 특별위원회 활동은 울산에서도 드물지만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례안, 

을 건 처리한 사례가 있음1

대수 제안자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의원

위원회

의장

시장

교육감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시장

교육감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시장

교육감

소계

표 울산광역시의회 제안자별 조례안 처리결과 제 대 제 대

단위 건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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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제안자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의원

위원회

의장

시장

교육감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시장

교육감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시장

교육감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시장

교육감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시장

교육감

소계

총계

의원

위원회

의장

시장

교육감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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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건설교통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내무위원회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

도시경제위원회

보사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정보 누락

환경수도위원회

소계

교육사회위원회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정보 누락

소계

교육사회위원회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계

교육사회위원회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계

교육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정보 누락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소계

표 울산광역시의회 소관위원회별 조례안 처리결과 제 대 제 대

단위 건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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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교육위원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정보 누락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소계

교육위원회

본회의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정보 누락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소계

교육위원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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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세종특별자치시. 

❏ 조례안 정보 현황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년 특별자치시 출범과 함께 구성되어 제 대부터 2012 , 1

제 대 현재 까지의 조례안을 대상으로 함4 ( )

 세종은 다른 의회에 비해 역사 자료가 짧지만 그만큼 최근의 조례안 정보가 , 

상세히 관리되고 있음

 전체 건 중 미처리 등은 건 으로 집계되었고 이는 정부 제 대에 3,089 60 (1.9%) , 4

계류 중인 안건들로 보임

 세종시는 제 대 조례안 중 일부에 소관위 정보 누락 이 있었으나 이후로1 (38.0%)

는 소관위 정보 누락 사례가 없음

❏ 제안자별 조례안 처리결과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조례 제안은 최근 급격히 의원 주도로 전환되었음

－ 제 대에는 의원 발의 시장 제출 였고 제 대에도 의원 1 29.7%, 57.8% 2

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총계

건설교통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교육위원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내무위원회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

도시경제위원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보사위원회

본회의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정보 누락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환경수도위원회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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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로 집행부 우위가 유지되었으나 제 대에는 의원 36.8%, 52.9% , 3

시장 로 역전되었음55.6%, 36.1%

－ 특히 제 대 현재 들어 의원 발의 비중이 에 달해 시장 제출 4 (2022~ ) 79.5%

를 압도하고 있어 세종은 가장 최근 회기에서 의원입법이 폭발적16.4% , 

으로 활성화된 모습을 보임

 교육감 제출은 평균 수준을 차지하고 있음6~12%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또 다른 특징은 조례안 부결률이 낮고 수정가결이 활발

하다는 점임

－ 제 대 제 대까지 부결된 조례안은 대수별로 건에 불과하였지만 수1 ~ 3 0~1 , 

정가결 비율은 높았음

－ 제 대에는 의원 발의안 건 중 건 이 수정가결로 처리되어3 467 130 (27.8%) , 

타 시도에 비해 조례안 내용 수정에 적극적인 심사 관행을 보임

❏ 소관위원회별 조례안 처리결과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가 조례안 다수를 담

당하고 교육위원회가 다음의 비중을 차지함, 

 세종시의회 위원회별 처리결과를 보면 대에 위원회 정보 누락 건 정보 누락 , 1 (

건 이 다소 있었지만 이는 당시의 일시적 현상으로 제 대 이후로는 누락이 201 ) , , 2

해소되었음

대수 제안자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의원

위원회

의장

시장

교육감

소계

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안자별 조례안 처리결과 제 대 제 대

단위 건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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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제안자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의원

위원회

의장

시장

교육감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시장

교육감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시장

교육감

소계

총계

의원

위원회

의장

시장

교육감

소계

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교육위원회

본회의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정보 누락

행정복지위원회

소계

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소관위원회별 조례안 처리결과 제 대 제 대

단위 건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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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교육위원회

본회의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계

교육안전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계

교육안전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계

총계

교육안전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정보 누락

행정복지위원회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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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별자치도의 조례안 처리결과

가 경기도. 

❏ 조례안 정보 현황

 경기도의회는 제 대부터 제 대까지의 조례안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7 11

 전체 건의 조례안 중 미처리 등으로 남은 건은 건 임5,903 511 (8.7%)

 경기도의회는 광역의회 중 조례안 발의 규모가 가장 큰 곳으로 타 시도 대비 ,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음

－ 그럼에도 처리결과 정보 누락은 드물고 위원회 정보 누락 건도 건, 39

으로 낮은 수준임(0.7%)

❏ 제안자별 조례안 처리결과

 경기도의회의 가장 큰 특징은 의원입법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임

－ 제 대에 의원 발의 비율이 수준으로 올라선 이후 제 대 8 63.7% , 9 73.6%, 

제 대 제 대 로 꾸준히 상승해 왔음10 80.7%, 11 83.5%

－ 현재는 의원 발의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며 제 대의 경우 의원 발의 , 11

건 도지사 제출 건으로 의원이 집행부 대비 약 배 많은 조례1,292 , 140 , 9

안을 발의하고 있음

－ 반면 도지사 집행부 제안은 제 대 에서 제 대 로 급감했고( ) 7 41.7% 11 9.0% , 

교육감 제안도 제 대 제 대 평균 수준에 머물렀음7 ~ 11 3~7% 

 경기도는 조례안 처리결과에서 원안가결과 수정가결 비중이 모두 높아 전체 , 

가결된 안건 건 중 원안가결 건 수정가결 건 으로 5,983 3,759 (63%), 1,554 (26%)

약 건 중 건은 수정되어 가결되었음4 1

 부결은 총 건 으로 적고 철회 건 미처리 건 정도임27 (0.5%) , 18 , 511

❏ 소관위원회별 조례안 처리결과

 경기도의회는 상임위원회 개편과 전문화가 활발하게 나타난 편임

－ 제 대 제 대 동안 경제노동위원회 신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분리 7 ~ 11 , 

등 여러 변화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조례안 소관이 조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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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보건복, , , 

지위원회 등 다수 상임위에 비교적 고르게 분배되었으나 제 대 제 대에, 7 ~ 8

는 교육위원회 소관이 다소 많은 편이었고 각 약 제 대 제 대에( 19%), 9 ~ 11

는 기획재정위와 경제노동위 건설교통위 등도 많은 역할을 하였음, 

 경기도의회는 혁신추진특별위원회 등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조례안을 소수 

다룬 기록이 있음

－ 특별위 소관 조례안은 전체의 극히 일부이며 대부분의 조례안은 상임위, 

원회에서 처리되었음

 위원회별 정보 누락은 앞서 언급한 건 외에는 없고 경기도의회는 방대한 조39 , 

례안도 체계적으로 위원회별 분류 처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대수 제안자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의원

위원회

의장

도지사

교육감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도지사

교육감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도지사

교육감

소계

표 경기도의회 제안자별 조례안 처리결과 제 대 제 대

단위 건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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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제안자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의원

위원회

의장

도지사

교육감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도지사

교육감

소계

총계

의원

위원회

의장

도지사

교육감

소계

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건설교통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교육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본회의

안전행정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정보 누락

소계

표 경기도의회 소관위원회별 조례안 처리결과 제 대 제 대

단위 건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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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건설교통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교육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안전행정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정보 누락

소계

건설교통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교육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안전행정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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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건설교통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안전행정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계

건설교통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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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강원특별자치도. 

❏ 조례안 정보 현황

 강원도의회 년부터 특별자치도 는 제 대부터 제 대까지 조례안을 집계하(2023 ) 4 11

고 있음

 일부 대수의 경우 의원 발의 조례안이 전무한 특징이 있음

－ 제 대 제 대 강원도의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 한 건도 없었던 것4 ~ 8

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당시 조례를 주로 집행부만 제출했음을 의미, 

 전체 건의 조례안 중 미처리 등으로 남은 안건은 건 약 이며 정보 1,167 32 ( 2.7%) , 

누락으로 인한 미처리 표기는 적은 편임

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총계

건설교통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교육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본회의

안전행정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정보 누락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소계



- 88 -

❏ 제안자별 조례안 처리결과

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타 지역에 비해 의원 발의 활성화가 늦게 시작되었음

－ 제 대 제 대에는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없고 대부분 도지사나 교육감 4 ~ 8

발의였음

－ 그러나 제 대부터 점차 의원 제안이 증가하여 대에는 의원 발의가 약 8 8

수준으로 나타났고 제 대 제 대 들어 현저히 높아졌음20% , 10 ~ 11

 전체 누적 통계로는 의원 발의 도지사 제출 약 로 의원 비중이 아34.7%, 44.0%

직 절반 이하지만 최근인 제 대만 보면 의원 제안이 과반을 차지할 가능성이 , 11

큼 제 대 의원 도지사 ( 11 69.9%, 21.1%)

 한편 제 대 소계 건 중 수정가결이 건으로 약 수준인데 이는 높, 11 863 242 28% , 

은 수준의 수정률로 강원도의회가 집행부의 예산 편성권에 대해 입법 과정을 , 

통해 강력한 견제와 조정을 시도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 가능

❏ 소관위원회별 조례안 처리결과

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년 특별자치도 출범 전후로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2023

관 변화가 있었음

－ 대 이전에는 농림수산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등이 있었고 이후 경제8 , , 

산업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 등으로 재편되었음, 

－ 조례안 소관위원회도 그에 맞춰 변경되었으며 통계에 경제산업위원회, “ ”, 

경제통상위원회 가 모두 등장해 위원회 개칭 이력이 반영되어 있음“ ”

 특히 농림수산위원회의 부상이 두드러지는데 제 대 건 제 대 건이었던 , , 9 80 , 10 79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이 제 대 들어 건으로 배 가까이 증가하였음11 159 2

－ 이는 기후 변화 농촌 소멸 스마트팜 지원 등 농어업 분야의 재정지원 , , 

수요 증가와 맞물리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농림 분야 조례는 보조금 지급이나 기금 조성을 수반하는 경우가 , 

많아 비용추계 시 재원 조달 방안 국비 확보 가능성 등 에 대한 검토가 , ( )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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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제안자
제안
건수

제안
비율

가결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의원

위원회

의장

도지사

교육감

정보 누락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도지사

교육감

정보 누락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도지사

교육감

정보 누락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도지사

교육감

정보 누락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도지사

교육감

정보 누락

소계

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안자별 조례안 처리결과 제 대 제 대

단위 건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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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제안자
제안
건수

제안
비율

가결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의원

위원회

의장

도지사

교육감

정보 누락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도지사

교육감

정보 누락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도지사

교육감

정보 누락

소계

총계

의원

위원회

의장

도지사

교육감

정보 누락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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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가결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관광건설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내무위원회

본회의

산업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계

관광건설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계

관광건설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계

관광건설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본회의

산업경제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계

경제건설위원회

교육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사회문화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정보 누락

소계

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관위원회별 조례안 처리결과 제 대 제 대

단위 건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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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가결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경제건설위원회

교육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사회문화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계

경제건설위원회

교육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사회문화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계

경제산업위원회

경제통상위원회

교육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사회문화위원회

안전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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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충청북도. 

❏ 조례안 정보 현황

 충청북도의회는 제 대부터 제 대까지 조례안 정보를 제공4 12

－ 충청북도의회는 기록 누락이 거의 없이 자료가 관리되고 있으나 년 , 2011

이전 제 대 제 대의 조례안은 통계에서 제외되었음1 ~ 3

 전체 조례안 중 미처리 등은 건으로 적은 편임57

❏ 제안자별 조례안 처리결과

 충청북도의회는 집행부 주도 입법에서 의원 주도 입법으로 완만하게 전환되었

음

－ 제 대부터 제 대까지는 도지사 제출이 압도적이었고 의원 발의는 한 자4 6

릿수 비율에 머물렀으나 제 대 이후 의원 발의가 점차 증가하여 현재 , 7

제 대에는 수준에 이르고 있음12 69.1% 

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가결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총계

경제건설위원회

경제산업위원회

경제통상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교육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내무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본회의

사회문화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산업위원회

안전건설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정보 누락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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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위원회별 조례안 처리결과

 충청북도의회는 상임위원회 구조와 명칭이 여러 번 개편된 특징이 있음

－ 위원회 변경 빈도가 잦았음에도 조례안 데이터에는 각 명칭별 소관 건, 

수가 명확히 집계되어 있음

 충청북도의 경우 행정문화위원회 또는 내무위원회 와 산업경제 경제건설위원회( ) /

의 소관 조례안이 많았고 교육위원회도 다수 나타났음, 

 각 위원회의 임기만료 폐기나 미처리 건수가 고르게 낮아 위원회별로 맡은 조, 

례안을 모두 처리하는 완결성이 높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특별위원회는 충북에서 조례안 심의에 거의 활용되지 않았음

대수 제안자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의원

위원회

의장

도지사

교육감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도지사

교육감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도지사

교육감

소계

표 충청북도의회 제안자별 조례안 처리결과 제 대 제 대

단위 건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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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제안자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의원

위원회

의장

도지사

교육감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도지사

교육감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도지사

교육감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도지사

교육감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도지사

교육감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도지사

교육감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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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제안자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총계

의원

위원회

의장

도지사

교육감

소계

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건설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내무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산업위원회

운영위원회

정보 누락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소계

건설교통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내무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계

표 충청북도의회 소관위원회별 조례안 처리결과 제 대 제 대

단위 건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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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관광건설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기획내무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농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소계

관광건설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정보 누락

소계

건설문화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정보 누락

행정소방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계

건설소방위원회

교육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정보 누락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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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건설소방위원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정보 누락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교육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정보 누락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교육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정보 누락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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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총계

건설교통위원회

건설문화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

건설위원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관광건설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교육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기획내무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내무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농업경제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정보 누락

정책복지위원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소방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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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충청남도. 

❏ 조례안 정보 현황

 충청남도의회의 조례안 정보 통계는 제 대부터 제 대까지 포함4 12

 충청남도의회는 조례안 정보에서 제안자나 소관위원회 정보에 대한 누락이 없

고 총 여 건의 조례안 중 미처리 등 사례는 건 수준으로 적은 편임, 3,740 96

❏ 제안자별 조례안 처리결과

 충남도의회는 최근 들어 의원 입법이 크게 강화되었음

－ 제 대까지만 해도 의원 발의 비율이 미만에 머물렀으나 제 대에7 10% , 11

는 의원 발의 도지사 제출 로 역전되었고 제 대 현재도 73.3%, 15.5% , 12

의원 약 도지사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72%, 16% 

－ 누적 통계로는 의원 발의 도지사 제출 로 입법부 비중이 41.6%, 39.5%

근소하게 높으며 현시점에서는 의원주도 입법이 정착된 상태로 평가할 , 

수 있음

－ 부결된 조례안은 전체의 건 로 미미0.2%(8 )

❏ 소관위원회별 조례안 처리결과

 충청남도의회는 회기별로 상임위원회 명칭이 여러 번 변경되었음

－ 제 대에는 내무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등이 있었고 이후 행정문화위원4 , , 

회 교육위원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등으로 변화를 거쳤음, , 

 충청남도의회는 경제 건설 분야 특별위원회를 두기도 했으나 조례안 심사에서·

는 특별위원회의 역할이 크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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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제안자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임기만료
폐기

철회
미처리
등

의원

위원회

의장

도지사

교육감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도지사

교육감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도지사

교육감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도지사

교육감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도지사

교육감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도지사

교육감

소계

표 충청남도의회 제안자별 조례안 처리결과 제 대 제 대

단위 건수( : , %)



- 102 -

대수 제안자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임기만료
폐기

철회
미처리
등

의원

위원회

의장

도지사

교육감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도지사

교육감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도지사

교육감

소계

총계

의원

위원회

의장

도지사

교육감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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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임기
만료
폐기

철회
미
처리
등

건설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내무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본회의

의회운영위원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지역경제위원회

소계

건설교통위원회

건설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내무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본회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계

안면도국제꽃박람회지원
특별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내무위원회

농수산경제위원회

본회의

산업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계

표 충청남도의회 소관위원회별 조례안 처리결과 제 대 제 대

단위 건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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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임기
만료
폐기

철회
미
처리
등

건설소방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농수산경제위원회

본회의

의회운영위원회

충청남도청이전추진지원
특별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계

건설소방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농수산경제위원회

본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회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
특별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계

건설소방위원회

교육위원회

농수산경제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서해안유류사고지원
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충청남도내포신도시건설지원
특별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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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임기
만료
폐기

철회
미
처리
등

건설해양소방위원회

교육위원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본회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계

교육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농수산해양위원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본회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계

건설소방위원회

교육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농수산해양위원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본회의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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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임기
만료
폐기

철회
미
처리
등

총계

안면도국제꽃박람회지원
특별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
건설위원회

건설해양소방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교육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내무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농수산경제위원회
농수산해양위원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본회의
산업위원회

서해안유류사고지원
특별위원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행정사무감사
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지역경제위원회

충청남도청이전추진지원
특별위원회

충청남도내포신도시건설지원
특별위원회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
특별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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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전북특별자치도. 

❏ 조례안 정보 현황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제 대부터 제 대까지의 조례안을 포함하고 있음4 12

 처리결과 기록은 의안정보에서는 폐기 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있어 미처리 “ ” “

등 으로 집계하였음”

 제안자가 소방본부장 농림수산국장 농촌진흥청장 도립국악원장 내“ ”, “ ”, “ ”, “ ”, “

무국장 기획관리실장 인 경우는 도지사 로 분류”, “ ” “ ”

 제 대와 제 대에서는 소관위원회 정보가 거의 누락 되어 있음4 5

❏ 제안자별 조례안 처리결과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집행부와 의원 간 입법주도권 변화가 뚜렷함

－ 제 대 제 대에는 도지사 제출이 절대다수였으나 대부터 의원 발의가 4 ~ 6 , 7

꾸준히 늘어 대에는 약 대부터는 절대다수로 나타나고 있음9 30%, 10

－ 누적 통계상 의원 발의는 도지사 발의 수준이지만 최근 47.4%, 35.7% , 

대에서는 의원 발의가 전체의 수준을 보여 사실상 의원입법 중12 77.4% 

심으로 전환되었음

 총계 수준에서 볼 때 부결은 건 철회는 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4 , 2

❏ 소관위원회별 조례안 처리결과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대수별로 상임위원회 개편이 일부 있었고 특히 경제산, 

업경제위원회와 농산업경제위원회 등 경제분야 위원회의 통합 분리가 있었으·

며 조례안 심사에 있어 작지 않은 역할을 수행해왔음, 

 행정자치위원회 교육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도 많은 조례안을 처리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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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제안자
제안
건수

제안
비율

가결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철회
미처리
등

의원

위원회

의장

도지사

교육감

정보 누락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도지사

교육감

정보 누락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도지사

교육감

정보 누락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도지사

교육감

정보 누락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도지사

교육감

정보 누락

소계

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안자별 조례안 처리결과 제 대 제 대

단위 건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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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제안자
제안
건수

제안
비율

가결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철회
미처리
등

의원

위원회

의장

도지사

교육감

정보 누락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도지사

교육감 

정부 누락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도지사

교육감

정보 누락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도지사

교육감

정보 누락

소계

총계

의원

위원회

의장

도지사

교육감

정보 누락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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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가결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철회
미처리
등

정보 누락

전체

운영위원회

정보 누락

소계

교육복지위원회

농산업경제위원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운영위원회

정보 누락

행정자치위원회

소계

교육복지위원회

농산업경제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정보 누락

행정자치위원회

소계

교육복지위원회

농산업경제위원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정보 누락

행정자치위원회

소계

교육위원회

농산업경제위원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정보 누락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소계

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소관위원회별 조례안 처리결과 제 대 제 대

단위 건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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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가결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철회
미처리
등

교육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농산업경제위원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정보 누락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소계

교육위원회

농산업경제위원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

정보 누락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소계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교육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농산업경제위원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정보 누락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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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전라남도. 

❏ 조례안 정보 현황

 전라남도의회는 제 대부터 제 대까지의 조례안을 분석 대상으로 함4 12

－ 제 대 제 대 의안정보는 제외되어 있음1 ~ 3

 처리결과 기록에서 대안반영 폐기나 임기만료 폐기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

고 폐기에 포함된 것으로 보임

❏ 제안자별 조례안 처리결과

 전라남도의회는 초기에는 의원입법이 부진하였으나 점차 활발해진 사례임, 

－ 제 대 제 대에는 의원 발의 비율이 대에 그치고 도지사 제안이 4 ~ 5 2~3%

이상을 차지했으며 제 대에도 의원 도지사 로 집행부 70% , 6 3.3%, 66.7%

위주였음

－ 그러나 제 대 들어 의원 발의가 로 크게 늘고 제 대 제 대에는 8 32.2% , 9 ~ 10

대 제 대 제 대에는 수준까지 상승하였음50% , 11 ~ 12 80% 

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가결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철회
미처리
등

총계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교육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농산업경제위원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정보 누락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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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 또 다른 특징은 교육감 제출 비중이 크다는 점임

－ 제 대 제 대 교육감 제안이 로 높았고 이후에도 평균 수준4 ~ 6 15~23% , 10% 

을 차지해 전국에서 교육청 제출 조례안이 비교적 많은 편임

❏ 소관위원회별 조례안 처리결과

 전라남도의회는 농수산위원회의 경우 농어업 비중이 큰 지역 특성상 다른 지역

보다 다룬 조례안이 많은 특성이 있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등 지역 경제와 직, 

결된 위원회에 안건이 집중되었으며 교육위원회 역시 교육감 발의 조례안 등, 

을 처리하며 일정 역할을 하였음

 특별위원회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외에는 조례안 입법에 활용되지 않았음

대수 제안자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의원

위원회

의장

도지사

교육감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도지사

교육감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도지사

교육감

소계

표 전라남도의회 제안자별 조례안 처리결과 제 대 제 대

단위 건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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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제안자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의원

위원회

의장

도지사

교육감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도지사

교육감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도지사

교육감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도지사

교육감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도지사

교육감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도지사

교육감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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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제안자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총계

의원

위원회

의장

도지사

교육감

소계

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건설소방위원회

내무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본회의

의회운영위원회

정보 누락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소계

건설소방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내무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본회의

의회운영위원회

정보 누락

소계

건설소방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내무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계

표 전라남도의회 소관위원회별 조례안 처리결과 제 대 제 대

단위 건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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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경제건설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본회의

의회운영위원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계

건설소방위원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농수산환경위원회

본회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계

건설소방위원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교육위원회

기획사회위원회

농수산위원회

농수산환경위원회

본회의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환경위원회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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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건설소방위원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교육위원회

기획사회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농수산위원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본회의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안전행정환경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환경위원회

소계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교육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농수산위원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본회의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정보 누락

소계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교육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농수산위원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본회의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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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경상북도. 

❏ 조례안 정보 현황

 경상북도의회 자료는 제 대부터 제 대까지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8 12

자료의 포괄 범위가 작음

 처리결과 분류 체계는 임기만료 폐기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폐기에 포함한 

것으로 보임

❏ 제안자별 조례안 처리결과

 경상북도의회는 전통적으로 집행부 제안이 강세였으나 최근 들어 의원 입법이 , 

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총계

건설소방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교육위원회

기획사회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내무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농수산위원회

농수산환경위원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본회의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안전행정환경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정보 누락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환경위원회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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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이 증가하였음

－ 제 대에는 의원 발의 비중이 에 머물렀으나 제 대 약 제8 17.5% , 9 40%, 10

대 제 대 까지 증가하였고 제 대 현재도 의원 발의 안건이 54%, 11 68% , 12

절반 이상으로 파악됨

 제 대 제 대 현재 누적 통계로는 의원 발의 도지사 제출 교육8 ~ 12 59.1%, 25.8%, 

감 제출 로 나타나고 있음10.2%

 조례안 처리결과를 보면 수정가결은 제 대 제 대 현재 누적 통계 기준으로 , 8 ~ 12

건이 나타나 적지 않은 편임240

❏ 소관위원회별 조례안 처리결과

 총계 기준에서 위원회별 처리 비중을 보면 기획경제위원회 행정보건복지위원, , 

회 교육위원회 문화환경위원회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최근 들어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인 복지 및 교육 관련 , , 

조례안의 비중이 작지 않은데 이러한 의안들은 비용추계서가 요구되는 , 

의무지출 수반 가능성이 높음

 경북도의회는 특별위원회 활동이 조례안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음

대수 제안자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의원

위원회

의장

도지사

교육감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도지사

교육감

소계

표 경상북도의회 제안자별 조례안 처리결과 제 대 제 대

단위 건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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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제안자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의원

위원회

의장

도지사

교육감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도지사

교육감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도지사

교육감

소계

총계

의원

위원회

의장

도지사

교육감

소계

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건설소방위원회

교육환경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농수산위원회

본회의

의회운영위원회

통상문화위원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계

표 경상북도의회 소관위원회별 조례안 처리결과 제 대 제 대

단위 건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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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건설소방위원회

교육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농수산위원회

농수산소위원회

문화환경위원회

본회의

의회운영위원회

정보 누락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계

건설소방위원회

교육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농수산위원회

문화환경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계

건설소방위원회

교육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농수산위원회

문화환경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계

건설소방위원회

교육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농수산위원회

문화환경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정보 누락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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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경상남도. 

❏ 조례안 정보 현황

 경상남도의회는 제 대부터 제 대까지의 조례안을 포함하며 총 약 건 이4 12 , 4,100

상의 조례안을 다룬 것으로 집계됨

 제안자에서 건설소방 의회운영 은 각각 건설소방위원회 의회운영위원“ ”, “ ” “ ”, “

회 로 위원회 처리하였음” “ ” 

 처리결과 기록은 임기만료 시 폐기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폐기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경상남도의회는 전체 미처리 등 건수가 미만임2% 

❏ 제안자별 조례안 처리결과

 경상남도의회는 제 대 제 대 의원 발의 비중이 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나 이4 ~ 7 5%

후 증가하여 제 대에서는 를 기록하였음11 69.4%

 누적 통계로 의원 발의는 약 도지사 제안 로 나타나지만 최근 제37.8%, 45.5% , 

대 제 대에는 의원 발의 비율이 로 집행부를 크게 압도하는 11 ~ 12 69.4%, 59.8%

상황

 교육감 제출 조례안이 총계 기준 로 나타났는데 의장 제안은 없었음11.4% , 

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총계

건설소방위원회

교육위원회

교육환경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농수산위원회

농수산소위원회

문화환경위원회

본회의

의회운영위원회

정보 누락

통상문화위원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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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결과 측면에서 부결 건으로 경남은 대부분의 안건을 합의 통과시켰음7

❏ 소관위원회별 조례안 처리결과

 경상남도의 산업적 특성상 기업 지원 산단 조성 등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인 경, 

제 관련 조례가 많은 특성이 있음

－ 이 분야의 비용추계서는 직접 지원금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 효과 등 편

익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어 비용추계 제도와 긴장이 유발될 수 있음

 특히 다른 대수에서 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이 처리된 경우가 나타나지 않았으, 

나 제 대에서 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가 건을 심의하여 모두 , 12 ‘ ’ 128

원안가결로 처리되었음

대수 제안자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임기만료
폐기

철회
미처리
등

의원

위원회

의장

도지사

교육감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도지사

교육감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도지사

교육감

소계

표 경상남도의회 제안자별 조례안 처리결과 제 대 제 대

단위 건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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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제안자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임기만료
폐기

철회
미처리
등

의원

위원회

의장

도지사

교육감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도지사

교육감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도지사

교육감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도지사

교육감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도지사

교육감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도지사

교육감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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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제안자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임기만료
폐기

철회
미처리
등

총계

의원

위원회

의장

도지사

교육감

소계

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임기
만료
폐기

철회
미
처리
등

건설위원회

기획위원회

내무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본회의

산업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정보 누락

소계

건설도시위원회

경제문화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기획위원회

내무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본회의

의회운영위원회

정보 누락

소계

표 경상남도의회 소관위원회별 조례안 처리결과 제 대 제 대

단위 건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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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임기
만료
폐기

철회
미
처리
등

건설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경제환경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기획내무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농림수산위원회

본회의

의회운영위원회

정보 누락

소계

건설소방위원회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농수산위원회

본회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계

건설소방위원회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농수산위원회

본회의

의회운영위원회

정보 누락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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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임기
만료
폐기

철회
미
처리
등

건설소방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교육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농해양수산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본회의

의회운영위원회

정보 누락

소계

건설소방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교육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농해양수산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본회의

의회운영위원회

정보 누락

소계

건설소방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교육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농해양수산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정보 누락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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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임기
만료
폐기

철회
미
처리
등

건설소방위원회

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교육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농해양수산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계

총계

건설도시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건설위원회

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경제문화위원회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교육위원회

기획내무위원회

기획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내무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농수산위원회

농해양수산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본회의

산업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정보 누락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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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제주특별자치도. 

❏ 조례안 정보 현황

 제주도의회는 제 대부터 제 대까지의 데이터를 집계하고 있으며 년 제4 12 , 2006

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의 조례안을 포함하고 있음

－ 제주도의회는 년 특별자치도 출범을 기점으로 의회 구조가 개편되2006

었으며 기존 북제주 남제주군의회 통합 등으로 대부터 집계된 맥락이 , · 4

있음

 다만 소관위원회별 조례안 처리결과는 제 대부터 확인 가능, 8

 처리결과는 제 대 제 대에 가결을 원안가결과 수정가결로 구분하였으나 제4 ~ 7 , 8

대부터는 원안가결과 수정가결의 구분이 없으며 임기만료 폐기를 별도로 집계, 

하지 않음

 제주도의 특성상 조례안 비용추계에 관한 자체 조례와 규정을 운용하였으며, 

제주도의회는 비용추계 관련 조례안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자료 축적에 적극적

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제안자별 조례안 처리결과

 제주도의회는 제 대 제 대에는 도지사 제출 조례안의 비중이 수준 이상4 ~ 8 60% 

을 지속 유지하였으며 제 대에는 약 의 수준을 보였음, 7 80%

－ 다만 제 대에 도지사가 제출한 건의 안건 중 원안 가결은 건에 , 7 262 102

불과한 반면 수정 가결은 건에 달하는데 이는 제주도의회가 집행부, 150 , 

의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키지 않고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내용을 , 

수정하고 예산을 삭감 또는 조정하였음을 강력하게 시사

 이후 제 대 제 대에는 의원 발의 조례안의 비중이 수준으로 증가하였으9 ~ 10 30% 

며 이후 제 제 대에는 이상의 비중으로 나타남, 11~ 12 60% 

❏ 소관위원회별 조례안 처리결과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상임위원회 개편이 특별자치도 출범 시점에 이루어진 

이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음

 현재 제 대에는 행정자치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보건복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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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안전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체육위원회 등을 두고 있으며 조례안, , , 

은 이들 위원회에 고르게 배분되었음

－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주의 특별자치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조례들이 

집중되며 조직 신설이나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추계가 핵심 쟁점이 , 

되었을 것으로 평가 가능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인 제주의 난개발 방지와 환경 보전 조례는 기회비

용과 규제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단순히 재정지출 규모뿐 아니라 환, 

경 가치와 개발 이익 간의 형량이 중요한 쟁점이 있음

대수 제안자
제안
건수

제안
비율

가결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의원

위원회

의장

도지사

교육감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도지사

교육감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도지사

교육감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도지사

교육감

소계

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안자별 조례안 처리결과 제 대 제 대

단위 건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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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제안자
제안
건수

제안
비율

가결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의원

위원회

의장

도지사

교육감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도지사

교육감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도지사

교육감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도지사

교육감

소계

의원

위원회

의장

도지사

교육감

소계

총계

의원

위원회

의장

도지사

교육감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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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가결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
처리
등

교육위원회

농수축 지식산업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복지안전위원회

본회의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전체

교육위원회

농수축 지식산업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복지안전위원회

본회의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전체

교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본회의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전체

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위원회별 조례안 처리결과 제 대 제 대

단위 건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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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소관위원회
제안
건수

제안
비율

가결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
처리
등

교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본회의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전체

교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본회의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전체

총계

교육위원회

농수축 지식산업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복지안전위원회

본회의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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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비용추계의 운영체계 및 사례 검토

조례안 비용추계의 배경 및 근거 법률

❏ 조례안 비용추계의 배경 국회예산정책처( , 20241))

 의안 비용추계 제도는 국가 차원에서 년 국회법 개정과 년 국2005 2006「 」 「

가재정법 제정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 

－ 국회는 년 국회법 법률 제 호2005 ( 7614 , 2005.7.28.「 」 일부개정, 

2005.7.28. 시행 개정을 통해 비용추계 제도를 명시적으로 도입하여 의) 

원 위원회 또는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 

의 ․ 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

－ 정부는 년 국가재정법 법률 제 호2006 ( 8050 , 2006.10.4.「 」 제정, 2007.1.1.

시행 제정을 통해 정부가 재정지출 또는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 

제출하려는 경우 법률이 시행되는 연도부터 회계연도의 재정수입 지출5 ·

의 증감액에 관한 추계자료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을 법률안에 

첨부하도록 규정

 년 월에는 국회법 제 조의 에 따른 비용추계 규정의 하위 법령으로 2006 9 79 2「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국회규칙 과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 )「 」 「

한 규정 국회규정 이 각각 제정되었음( )」

－ 동 규칙과 규정에는 비용추계서의 정의와 함께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 

의안의 요건 비용추계서에 작성하여야 할 내용 비용추계의 방법 등에 , , 

관한 사항을 규정

❏ 년 지방자치법 의 조례안 비용추계에 관한 법률 근거 마련2011 「 」

 조례안 비용추계의 법률 근거는 지방자치법「 」2) 법률 제 호( 10827 , 2011.7.14.

일부개정, 2011.10.15. 시행 제 조의 신설을 통해 마련되었음) 66 3 

－ 년 월 일 행정안전부2011 8 29 3)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에 

1) 국회예산정책처 . (2024.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국회예산정책처9). . .

2)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3)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비용추계 제도 시행 재원의 효율 . (2011.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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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조례준칙 안 을 제시하였음( )

 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현재 지방자치법 법률 제 호17 ( 20870 , 2025.4.1.「 」 일부

개정, 2025.10.2. 시행 제 조에 근거하여 비용추계 제도를 운영) 78

 지방자치법 제 조가 조례안 비용추계의 대상 의안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78｢ ｣

제출하는 의안으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거나 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안까지도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으로 규정

국회예산정책처( , 20244)5))

－ 조례안 비용추계제도는 국회의 법률안 비용추계제도와 마찬가지로 입법

에 의한 재정부담에 대해 사전에 그 비용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조례안 

심사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음

적인 배분으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4) 윤주철 조례안 비용추계의 제도적 특징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 . (2024). : 

례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34(4): 63-89.「 」

5) 국회예산정책처 . (2024.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국회예산정책처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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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조례안 비용추계

가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6)

 현행 조례 제 호: 9837 , 2025.9.29. 일부개정, 2025.9.29. 시행

 년 제정 조례 제 호2015 : 5809 , 2015.1.2. 제정, 2015.1.2. 시행

❏ 현행 비용추계 규정 조례의 구성 및 주요 내용

 제 조 목적1 ( )

－ 서울특별시의회의원ㆍ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ㆍ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

시의회에 각각 제출하거나 발의 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제 조 정의2 ( )

－ 비용추계서 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이하 의원 이라 한다 ㆍ서울특별시“ ” ( “ ” )

의회 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 ㆍ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장 이라 한( “ ” ) ( “ ”

다 이 발의ㆍ제안 또는 제출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

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 이하 비용 이라 ( “ ”

한다 에 관하여 추계 이하 비용추계 라 한다 한 자료를 말함) ( “ ” )

 제 조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3 ( )

－ 의원ㆍ위원회ㆍ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ㆍ제안 또는 제출하

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함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

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 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1

제출하여야 함

 제 조 비용추계서의 작성4 ( )

－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작성자 등이 , , 

포함되어야 하고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에는 재원조달방안, 

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함

6)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https://www.elis.go.kr. 

이하 자치법규 관련 자료는 동 정보시스템 자료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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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조 비용추계의 방법 등5 ( )

－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의안의 시행일부터 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5 , 

이 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함5

－ 다만 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 5

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

으로 표시하여야 함

－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음

 제 조 재원조달방안의 작성6 ( )

－ 시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되 해당 의안에 ,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 

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공기업특별회계 등, , , 

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제 조 작성부서 및 협의7 ( )

－ 비용추계서는 의안 주관부서 의원ㆍ위원회가 발의 및 제안하는 경우 서(

울특별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로 한다 에서 작성하되 관계 전문기관에 ) ,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음

 제 조 자료협조8 ( )

－ 시장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의원ㆍ위원회가 발의 및 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나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 현행 조례 제 호: 6804 , 2022.12.28. 일부개정, 2022.12.28. 시행

 년 제정 조례 제 호2011 : 4685 , 2011.11.2. 제정, 2011.11.2. 시행

❏ 현행 비용추계 규정 조례의 구성 및 주요 내용

 제 조 목적1 ( )

－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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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규정

 제 조 정의2 ( )

－ 비용추계서 란 제출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 ”

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 이하 비용 이라 한다 에 관하여 ( “ ” )

추계 이하 비용추계 라 한다 한 자료를 말함( “ ” )

 제 조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3 ( )

－ 부산광역시장 이하 시장 이라 한다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이하 의원 이( “ ” ), ( “ ”

라 한다 부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 가 비용을 수반), ( “ ” )

하는 의안을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호서식의 비1

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함

－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함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 1

억원 미만인 경우3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2. ·

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3. 

곤란한 경우

－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 조 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및 기간4 ( )

－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비용추계의 상, , 

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함, 

－ 다만 재원조달 방안은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의 경우에만 작성함, 

－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5 , 

이 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함5

－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

으로 표시하여야 함

－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 

기술할 수 있음

 제 조 재원조달 방안의 작성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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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이 제출하는 비용추계서에는 추계된 비용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

안을 적어야 함

 제 조6 작성부서 및 협의( )

－ 비용추계서는 의안 주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하면 관계 전문기관에 ,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음

－ 다만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 또는 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 

원 또는 위원회가 작성하거나 의원 또는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의안 주

관부서에서 작성함

다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 현행 조례 제 호: 6019 , 2023.10.4. 전부개정, 2023.10.4. 시행

 년 제정 조례 제 호2011 : 4290 , 2011.11.10. 제정, 2011.11.10. 시행

❏ 현행 비용추계 규정 조례의 구성 및 주요 내용

 제 조 목적1 ( )

－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하거나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대구광역시의회 위원, ·

회에서 각각 발의 또는 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제 조 정의2 ( )

－ 비용추계서 란 발의 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 ” ·

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 이하 비( “

용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추계 이하 비용추계 라 한다 한 자료를 말함” ) ( “ ” )

 제 조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3 ( )

－ 대구광역시장 이하 시장 이라 한다 또는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이하 의( “ ” ) ( “

원 이라 한다 대구광역시의회 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 가 비용을 ” )· ( “ ” )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거나 또는 발의 제안하는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

부하여야 함

－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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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 1

억원 미만인 경우3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2.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3. 

곤란한 경우

－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 제 조 비용추계서의 작성4 ( )

－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비용추계의 상, , 

세내역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 , 

계서에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함

 제 조 비용추계의 방법5 ( )

－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5 , 

이 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함5

－ 다만 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 5

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

으로 표시하여야 함

－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 

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음

 제 조 재원조달방안의 작성6 ( )

－ 시장이 제출하는 비용추계서에는 추계된 비용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

안을 적어야  함

 제 조7 작성부서 및 협의( )

－ 비용추계서는 의안 주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하면 관계 전문기관에 ,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음

－ 다만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 또는 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 

원 또는 위원회가 작성하거나 의원 또는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의안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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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서에서 작성함

 제 조 자료 제출 협조 등8 ( )

－ 시장은 의원 위원회가 발의 및 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 작성에 필요·

한 자료 제출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제 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시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요청1

일부터 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10

라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 현행 조례 제 호: 6755 , 2021.12.30. 일부개정, 2022.1.13. 시행

 년 제정 조례 제 호2012 : 5050 , 2012.1.16. 제정, 2012.1.16. 시행

❏ 현행 비용추계 규정 조례의 구성 및 주요 내용

 제 조 목적1 ( )

－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규정

 제 조 정의2 ( )

－ 비용추계서 란 인천광역시장 이하 시장 이라 한다 이나 인천광역시의“ ” ( “ ” )

회 의원 위원회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라 인, 12 3「 」

천광역시의회 의장 이하 의원등 이라 한다 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 “ ” )

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 이하 (

비용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추계 이하 비용추계 라 한다 한 자료를 말함“ ” ) ( “ ” )

 제 조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3 ( )

－ 시장 및 의원등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함

－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함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 1

억원 미만인 경우3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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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가 어려운 경우

⦁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3. 

곤란한 경우

－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 조 비용추계서의 작성4 ( )

－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 , 

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제 조 비용추계의 방법 등5 ( )

－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

으로 표시하여야 함

－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 

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음

－ 비용추계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년으로 하며 재정소요기간이 5 , 5

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함

－ 다만 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 5

을 연장할 수 있음

 제 조 재원조달방안의 작성6 ( )

－ 시장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

원조달을 위한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 · , ·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 , 

야 함

 제 조7 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

－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다만 의원등의 발의 의안의 경우에는 의원등이 작성하거나 의원등의 사, 

전요청에 따라 업무소관부서에서 작성함

－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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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의안 비용추계 조례「 」

 현행 조례 제 호: 5840 , 2021.12.15. 일부개정, 2022.1.13. 시행

 년 제정 조례 제 호2020 : 5612 , 2020.12.15. 제정, 2020.12.15. 시행

❏ 현행 비용추계 규정 조례의 구성 및 주요 내용

 제 조 목적1 ( )

－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규정

 제 조 정의2 ( )

－ 비용추계서 란 광주광역시장 이하 시장 이라 한다 이나 광주광역시의“ ” ( “ ” )

회 의원 이하 의원 이라 한다 및 위원회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 “ ” )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 이하 (

비용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추계 이하 비용추계 라 한다 한 자료를 말함“ ” ) ( “ ” )

 제 조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3 ( )

－ 시장 의원 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 , 

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함

－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함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 1

억원 미만인 경우3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2. ·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3. 

곤란한 경우

－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수정한 의안과 위원회에서 제안하

는 의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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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조 비용추계서의 작성4 ( )

－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작성자 등이 , , 

포함되어야 하고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에는 재원조달방안, 

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함

 제 조 비용추계의 방법 등5 ( )

－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의안의 시행일부터 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5 , 

이 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함5

－ 다만 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 5

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

으로 표시하여야 함

－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음

 제 조 재원조달방안의 작성6 ( )

－ 시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되 해당 의안에 ,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 

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공기업특별회계 등, , , 

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제 조7 작성부서 및 협의( )

－ 비용추계서는 의안 주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하면 관계 전문기관에 ,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음

－ 다만 의원ㆍ위원회가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 

원 또는 위원회가 작성하거나 의원 또는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의안 주

관부서에서 작성한다.

－ 의안 주관부서의 장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의 입안 초기단계부터 비용

추계서를 작성하여 예산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 다만 의원ㆍ위원회가 발의 및 제안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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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의안 비용추계조례「 」

 현행 조례 제 호: 5828 , 2022.4.15. 일부개정, 2022.4.15. 시행

 년 제정 조례 제 호2011 : 4008 , 2011.12.30. 제정, 2011.12.30. 시행

❏ 현행 비용추계 규정 조례의 구성 및 주요 내용

 제 조 목적1 ( )

－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제 조 정의2 ( )

－ 비용추계서 란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 ”

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에 관하여 추계한 자료를 말함

 제 조 작성대상3 ( )

－ 비용추계서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이나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 이하 의( “

원등 이라 한다 또는 대전광역시장이 발의하는 의안을 작성대상으로 함” ) 

 제 조 작성제외 대상4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함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 1

억원 미만인 경우3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2. ·

가 어려운 경우

⦁ 그 밖에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3. 

 제 조 작성방법5 ( )

－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

으로 표시하여야 함

－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 

수 있음

－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년으로 함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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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필요하면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 비용추계서에는 추계된 비용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을 적어야 함

⦁ 의원 및 위원회에 대한 예외 규정 별도 없음

 제 조 작성부서 및 제출시기6 ( )

－ 비용추계서는 의안 소관부서의 장이 작성하되 필요하면 전문기관의 도

움을 받아 작성할 수 있음

－ 다만 의원등이 발의하는 의안은 의원등이 작성하거나 의원등의 요청에 , 

따라 의안 소관부서에서 작성함

－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는 경우 예산담당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함

사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 현행 조례 제 호: 2646 , 2022.12.1. 일부개정, 2022.12.1. 시행

 년 제정 조례 제 호2012 : 1318 , 2012.11.15. 제정, 2012.11.15. 시행

❏ 현행 비용추계 규정 조례의 구성 및 주요 내용

 제 조 목적1 ( )

－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제 조 정의2 ( )

－ 비용추계서 란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과세“ ”

입의 순증가액 또는 순감소액 이하 비용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추계 이( “ ” ) (

하 비용추계 라 한다 한 자료“ ” ) 를 말함

 제 조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 범위3 ( )

－ 울산광역시장 이하 시장 이라 한다 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 “ ” )

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시의회 ,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함

－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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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이 경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지 제 호서식 를 첨부하여야 함, ( 3 )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 1

억원 미만인 경우3

⦁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의 안전 보장이나 군사 기밀에 관한 사항2. 

으로 첨부가 곤란한 경우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3. ·

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 조 비용추계서 등의 작성 부서4 ( )

－ 의안의 시행을 담당하는 울산광역시 주관부서에서 예산담당부서와 협의

하여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 시 그 작성, 

을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음

 제 조 비용추계서 등의 첨부 시기5 ( )

 제 조 비용추계서의 작성 방법6 ( )

－ 비용추계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기간5 , 

이 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함5

－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

으로 표시하여야 함

－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음

 제 조 재원조달계획서의 작성 방법7 ( )

아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 현행 조례 제 호: 1985 , 2022.11.14. 일부개정, 2022.11.14. 시행

 년 제정 조례 제 호2012 : 14 , 2012.7.2. 제정, 2012.7.2. 시행

❏ 현행 비용추계 규정 조례의 구성 및 주요 내용

 제 조 목적1 ( )

－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 절차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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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 제 조 정의2 ( )

－ 비용추계서 란 시장이나 시의회 의원 및 위원회 이하 의원등 이라 한“ ” ( “ ”

다 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

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 이하 비용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추계 이하 ( “ ” ) (

비용추계 라 한다 한 자료“ ” ) 를 말함

 제 조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3 ( )

－ 시장 및 의원등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함

－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함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 1

억원 미만인 경우3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2. ·

추계가 어려운 경우

－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 조 비용추계서의 작성4 ( )

 제 조 비용추계의 방법 등5 ( )

－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

으로 표시하여야 함

－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 

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음

－ 비용추계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년으로 하며 재정소요기간이 5 , 

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함5

－ 다만 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 5

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제 조 재원조달방안의 작성6 ( )

－ 시장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

원조달을 위한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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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 , 

야 함

 제 조 작성부서 및 제출시기7 ( )

－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다만 의원등의 발의 의안의 경우에는 의원등이 작성하거나 의원등의 사,  

전요청에 따라 업무소관부서에서 작성함

－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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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별자치도의 조례안 비용추계

가 경기도. 

❏ 경기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 현행 조례 제 호: 7495 , 2022.12.30. 일부개정, 2022.12.30. 시행

 년 제정 조례 제 호2012 : 4389 , 2012.5.11. 제정, 2012.5.11. 시행

❏ 현행 비용추계 규정 조례의 구성 및 주요 내용

 제 조 목적1 ( )

－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

 제 조 정의2 ( )

－ 비용추계서 란 제출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들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 ”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 이하 비용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추계( “ ” )

이하 비용추계 라 한다 한 자료를 말함( “ ” )

 제 조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3 ( )

－ 경기도의회 의원 이하 의원 이라 한다 경기도의회 위원회 이하 위원( “ ” )· ( “

회 라 한다 경기도지사는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는 ” )·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함

－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함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 1

억원 미만인 경우3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2. ·

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3. 

곤란한 경우

－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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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조 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및 기간4 ( )

－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

으로 표시하여야 함

－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 

기술할 수 있음

－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년으로 하되 재정투입이 5 , 

필요한 기간이 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함5

 제 조 재원조달 방안의 작성5 ( )

－ 비용추계서에는 추계된 비용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을 적어야 함

⦁ 의원 및 위원회에 대한 예외 규정 별도 없음

 제 조 작성부서 및 협의6 ( )

－ 비용추계서는 의안 주관부서 의원 위원회가 발의하는 경우 경기도의회사( ·

무처 예산정책담당 부서로 한다 에서 작성하되 필요하면 관계 전문기관) , 

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음

－ 의안 주관부서의 장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의 입안 초기단계부터 비용

추계서를 작성하여 예산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 다만 의원 위원회가 발의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나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

 현행 조례 제 호: 5178 , 2023.11.3. 일부개정, 2023.11.3. 시행

 년 제정 조례 제 호2019 : 4437 , 2019.7.26. 제정, 2019.7.26. 시행

 비용추계를 분리하여 규정하는 별도 조례 없음

❏ 현행 비용추계 규정 조례의 구성 및 주요 내용

 제 조 정의2 ( )

－ 비용추계서 란 의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 ”

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 이하 비용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추계 이( “ ” ) (

하 비용추계 라 한다 한 자료를 말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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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조 자치법규안 심사11 ( )

－ 도지사가 마련한 자치법규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조에 따른 28「 」 

강원특별자치도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법제심사를 

받아야 함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이하 의원 이라 한다 이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 ” )

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 가 마련한 자치법규안은 의원이 발의하거( “ ” )

나 위원회가 제안하기 전에 법제심사를 받아야 함

－ 제 항에 따른 법제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제 항에 따른 1 , 2

법제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이하 의장 이라 한( “ ”

다 이 정함)

 제 조 작성대상 및 내용12 ( )

－ 예산상 또는 기금상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 호서1 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함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음

－ 이 경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함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 1

억원 미만인 경우3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2. ⋅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 조 비용추계의 방법 및 기간13 ( )

－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

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 

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명시할 수 있음

－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5 , 

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 제 조 재원조달 방안의 작성14 ( )

－ 도지사는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는 경우 해12 3 3

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 조달을 위한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

의존재원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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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 

⦁ 의원 및 위원회에 대한 예외 규정 별도 없음

다 충청북도.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

 현행 조례 제 호: 4230 , 2022.12.9. 일부개정, 2022.12.9. 시행

 년 제정 조례 제 호2007 : 3017 , 2007.8.10. 제정, 2007.8.10. 시행

－ 비용추계를 분리하여 규정하는 별도 조례 없으나 의회훈령 형식 업무처, 

리에 관한 규정 있음

 충청북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

－ 현행 의회훈령 제 호: 106 , 2025.10.27. 제정, 2025.10.27. 시행

⦁ 현행 훈령이 년 제정 훈령2025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작성하는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 」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제 조 정의2 ( )

⦁ 비용추계 등 이란 충청북도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 제1. “ ” ·

안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

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에 관한 추계와 그 검토 등에 관한 업무처

리를 말한다.

⦁ 검토요구자 란 의안 비용추계서의 검토를 요구하는 충청북도의2. “ ”

회 의원 또는 위원회를 말한다.

－ 제 조 비용추계서 작성 및 검토의뢰3 ( )

⦁ 검토요구자는 의안을 발의 제안하기 전에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이하 예결전문위원 이라 한다 에게 공문으( “ ” )

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함

⦁ 검토요구자는 예산을 수반하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

해서는 예결전문위원에게 비용추계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함

⦁ 다만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에도 그 시행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는 ,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검토를 의뢰할 수 있음

－ 제 조 검토내용 협의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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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결전문위원은 비용추계서 검토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검토요구자 , 

및 해당 집행부서와 간담회 등의 형태로 협의할 수 있음

－ 제 조 검토의견 작성5 ( )

⦁ 예결전문위원이 작성하는 검토의견에는 안건 개요 추계 주요내용 요, 

약 검토결과 종합의견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이 포함됨, , , 

⦁ 예결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적정 수정 미대상 등의 의견을 제시할 , , 

수 있음

⦁ 예결전문위원은 비용추계서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검토

요구자에게 수정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예결전문위원은 비용추계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문결과를 검토의견서에 첨, 

부할 수 있음

－ 제 조 자료협조8 ( )

⦁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북도교육감은 비용추계서 검토의견 작성에 필

요한 자료 제출 요청 시 적극 협조함

❏ 현행 비용추계 규정 조례의 구성 및 주요 내용

 제 조 정의2 ( )

－ 비용추계서 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 ”

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 이하 비용 이라 한다 에 관하여 ( “ ” )

추계 이하 비용추계 라 한다 한 자료를 말함( “ ” )

 제 조 비용추계 작성대상11 ( )

－ 예산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

으로 예상되는 의무적 임의적 발생비용에 대한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 

방안을 별지 제 호서식에 따라 작성 첨부하여야 함1 ·

－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 

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음

－ 지방자치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 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 “ ” ) 19「 」

경우에도 주민대표는 비용추계서를 작성 첨부하여야 함·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호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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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1. ·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2. 

곤란한 경우

 제 조 비용추계서 작성방법 등12 ( )

－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 ,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함

－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

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 

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음

－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 

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

－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5 , 

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 

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음

－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중앙부처에서 발행하는 해당연도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 

으로 함

 제 조 재원조달 방안의 작성13 ( )

－ 재원조달 방안 작성은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 , · , 

채발행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 , , 

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제 조 작성부서 및 제출시기14 ( )

－ 비용추계서는 조례안 발의권자인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 제출하여야 ·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제출 할 수 있음. , 

－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세입 세출 예산확보와 관련하여 예산담당부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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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협의를 거쳐야함

－ 법 제 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은 소관 부서에서 비용추계서 검토 19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북도 조례 규칙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 제 조 의원발의 조례안 등 협조15 ( )

－ 충청북도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가 법 제 조에 따라 예산이나 기금상148

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경우 업무 

소관 부서에서는 예산부서 등 관련 부서와의 간담회 등 사전 협의를 통

하여 비용추계작성 및 조례안이 마련 되도록 협조함

라 충청남도. 

❏ 충청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

 현행 조례 제 호: 5177 , 2022.2.10. 일부개정, 2022.2.10. 시행

 년 제정 조례 제 호2020 : 4724 , 2020.6.10. 제정, 2020.6.10. 시행

－ 비용추계를 분리하여 규정하는 별도 조례 없으나 의회훈령 형식 업무처, 

리에 관한 규정 있음

 충청남도 자치법규 입법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

－ 현행 의회훈령 제 호 일부개정 시행: 65 ,7 2021.8.3. , 2021.8.3. 

－ 충청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 장 비용추계서 작성에 따3「 」 

라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이 의원 또는 위원회에서 의뢰하

는 자치법규 입법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

을 규정

－ 제 조 관련자료 요청6 ( )

⦁ 예산정책담당관은 자치법규 입법안의 비용추계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음 개정 < 2021.8.3.>

❏ 현행 비용추계 규정 조례의 구성 및 주요 내용

 제 조 정의2 ( )

－ 비용추계서 란 자치법규 입법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 ”

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 이하 비용 이라 한다 에 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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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추계 이하 비용추계 라 한다 한 자료를 말함( “ ” )

 제 조 비용추계 대상12 ( )

－ 도지사 또는 충청남도의회 이하 도의회 라 한다 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 “ ” )

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자치법규 입법안을 발의할 경우에

는 비용추계서를 자치법규 입법안에 붙여야 함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

니할 수 있음

－ 제 호 및 제 호의 경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 호부터 제 호까1 2 , 3 5

지는 비대상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함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 1

억원 미만인 경우3

⦁ 자치법규 입법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2. ⋅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상위법령 개정 또는 기관ㆍ조직 변경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인 경3. 

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단순한 자구 수정인 경우4. 

⦁ 그 밖에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5. 

하는 경우

－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조례안이 수정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수정한 자치법규 입법안과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자치법규 

입법안에 관하여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 제 조 작성방법 등13 ( )

－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 

도지사가 제출하는 자치법규 입법안의 비용추계서에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함

－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

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 

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명시할 수 있음

－ 비용추계 기간은 자치법규 입법안의 시행일부터 년으로 하되 필요한 5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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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조 재원조달 방안의 작성14 ( )

－ 도지사는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할 때 해당 자치법규 입법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 조달을 위한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 ⋅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등, , , , , ⋅

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제 조 작성부서 및 제출시기15 ( )

－ 비용추계서 작성은 업무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 의원 위원회가 자치법규 ( ・

입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도의회 예산정책담당 부서를 소관부서로 본다),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마 전북특별자치도. 

❏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

 현행 조례 제 호: 5399 , 2023.12.8. 일부개정, 2024.1.18. 시행

 년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 제 호2019 : 3862 , 「 」 

2014.6.27. 제정, 2014.6.27. 시행

－ 비용추계를 분리하여 규정하는 별도 조례 없음

❏ 현행 비용추계 규정 조례의 구성 및 주요 내용

 제 조 정의2 ( )

－ 비용추계서 란 발의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 ”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 이하 비용 이( “ ”

라 한다 에 관하여 추계 이하 비용추계 라 한다 한 자료를 말함) ( “ ” )

 제 조 비용추계 작성대상 및 제출12 ( )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도지사는 예산 또· ·

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

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함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 1

억원 미만인 경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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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2. ·

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3. 

곤란한 경우

－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 조 비용추계서 작성방법 등13 ( )

－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등이 포함되어, 

야 함

－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

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 

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음

－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5 , 

간이 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함5

 제 조 재원조달방안의 작성14 ( )

－ 도지사는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 , ·

등 자체수입 지방채 발행 기금 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 , , , ,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의원 및 위원회에 대한 예외 규정 별도 없음

 제 조 비용추계서 작성 및 제출시기15 ( )

－ 비용추계서는 의안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 

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음

－ 비용추계서는 입안 초기단계부터 작성하여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 하

여야 함

바 전라남도. 

❏ 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

 현행 조례 제 호: 6467 , 2025.12.18. 일부개정, 2025.12.18. 시행

 년 일부개정 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 호2013 : 367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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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20. 제정, 2013.2.20. 시행

－ 비용추계를 분리하여 규정하는 별도 조례 없음

❏ 현행 비용추계 규정 조례의 구성 및 주요 내용

 제 조 정의2 ( )

－ 비용추계서 란 전라남도지사 이하 도지사 라 한다 가 발의한 의안이 “ ” ( “ ” )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

감소액 이하 비용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추계 이하 비용추계 라 한다 한 ( “ ” ) ( “ ” )

자료를 말함

⦁ 의원 및 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 제 조 비용추계서 작성대상 및 제출15 ( )

－ 도지사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

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하여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해야 함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 1

억원 미만인 경우3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2. ·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3. 

곤란한 경우

－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

출해야 함

 제 조 비용추계서 작성방법 등13 ( )

－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 , 

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함, 

－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

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 

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음

－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년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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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 제 조 재원조달방안의 작성14 ( )

－ 도지사는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 , ·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 , , , ,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 의원 및 위원회에 대한 예외 규정 별도 없음

 제 조 작성부서 및 제출시기15 ( )

－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

전협의를 거쳐야 함

사 경상북도. 

❏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 현행 조례 제 호: 5074 , 2024.7.11. 일부개정, 2024.7.11. 시행

 년 제정 조례 제 호2012 : 3337 , 2012.5.31. 제정, 2012.5.31. 시행

❏ 현행 비용추계 규정 조례의 구성 및 주요 내용

 제 조 목적1 ( )

－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

 제 조 정의2 ( )

－ 비용추계서 란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 ”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 이하 비용 이라 한다 에 관하여 ( “ ” )

추계 이하 비용추계 라 한다 한 자료를 말함( “ ” )

 제 조 작성대상3 ( )

－ 경상북도의회 의원 이하 의원 이라 한다 ㆍ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이하 ( “ ” ) (

위원회 라 한다 ㆍ경상북도지사 이하 도지사 라 한다 가 비용을 수반하“ ” ) ( “ ” )

는 의안을 발의ㆍ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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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함

－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함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 1

억원 미만인 경우3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2. ·

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3. 

곤란한 경우

－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호서식의 비용추계2

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 조 작성방법 등4 ( )

－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5 , 

이 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함5

－ 다만 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 5

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

으로 표시하여야 함

－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음

 제 조 재원조달 방안의 작성5 ( )

－ 도지사는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 , ·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 의원 및 위원회에 대한 예외 규정 별도 없음

 제 조 작성부서 및 협의6 ( )

－ 비용추계서는 의안 주관부서 의원ㆍ위원회가 발의ㆍ제안하는 경우 경상(

북도의회사무처 재정분석 담당 부서로 한다 에서 작성하되 필요하면 관) , 

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음

－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조에 따른 조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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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 규칙 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하며 사전에 예산 담당 부서와 협·

의를 하여야 함

－ 다만 의원ㆍ위원회가 발의ㆍ제안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아 경상남도. 

❏ 경상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 현행 조례 제 호: 5839 , 2025.5.15. 일부개정, 2025.5.15. 시행

 년 제정 조례 제 호2012 : 3685 , 2012.1.12. 제정, 2012.1.12. 시행

❏ 현행 비용추계 규정 조례의 구성 및 주요 내용

 제 조 목적1 ( )

－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

 제 조 정의2 ( )

－ 비용추계서 란 발의 제안 또는 제출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세“ ” ·

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 이하 비용 이라 한다 에 대하여 ( “ ” )

추계 이하 비용추계 라 한다 한 자료를 말( “ ” ) 함

 제 조 비용추계 대상3 ( )

－ 경상남도의회 이하 도의회 라 한다 의원 위원회 및 경상남도지사 이하 ( “ ” ) · (

도지사 라 한다 가 발의 제안 또는 제출하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 ” ) ·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 항에 따른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1 ,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음

 제 조 비용추계 제외대상4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음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 1

억원 미만인 경우3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2. ·

추계가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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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하1

여 의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제 조 비용추계서의 작성5 ( )

－ 비용추계서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 , 

추계의 상세내역 관련 의견 작성자 등을 포함하여 작성함, , 

－ 다만 재원조달방안은 도지사가 제출하는 의안의 경우에만 작성함, 

－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

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 

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록할 수 있음

－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5 , 

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 제 조 재원조달방안의 작성6 ( )

－ 재원조달방안은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의존수입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의 자체수입 지방채, · , 

발행 기금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재원조달방안을 수립할 때 관계 규정이나 제도상의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재원조달방안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 , 

등 관계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필요성 및 협의 여부를 적

어야 함

 제 조 작성 및 제출시기7 ( )

－ 모든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업무 소관 집행부서 의원 위원회가 발( ·

의 및 제안하는 경우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 부서로 한다 에)

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 도지사가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조에 28「 」

따른 조례 규칙심의회의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하며 사전에 예산담당부서·

와 협의하여야 함

 제 조 자료협조8 ( )

－ 도지사는 의원 위원회가 발의 및 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 작성에 필·

요한 자료 제출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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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

 현행 조례 제 호: 3051 , 2022.1.12. 일부개정, 2022.1.13. 시행

 년 제정 조례 제 호2012 : 901 , 2012.5.16. 제정, 2012.5.16. 시행

－ 비용추계를 분리하여 규정하는 별도 조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예규 형, 

식의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도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

－ 현행 의회예규 제 호 일부개정 시행: 70 , 2024.2.14. , 2024.2.14. 

－ 제주특별자치도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 」 「

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

처 입법지원담당관이 의원 또는 위원회에서 의뢰하는 의안의 비용추계

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제 조의 비용추계의 제출범위2 2( )

⦁ 입법지원담당관은 제 호부터 제 호까지는 별지 제 호서식의 미대상 1 2 4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함 개정 < 2024. 2. 14.>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규모에 대한 영1. 

향이나 변화가 없는 경우

비용을 수반한 기 시행중인 사업이 포함된 의안인 경우2. 

－ 제 조 관련 자료 요청6 ( )

⦁ 입법지원담당관은 의안의 비용추계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

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의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개정 < 2024. 2. 14.>

❏ 현행 비용추계 규정 조례의 구성 및 주요 내용

 제 조 목적1 ( )

－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

 제 조 정의2 ( )

－ 비용추계서 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나 위원회 이하 의원이나 위“ ” ( “

원회 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하 도지사 라 한다 가 발의 제출”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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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 이하 비용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추계 이하 ( “ ” ) (

비용추계 라 한다 한 자료를 말“ ” ) 함

 제 조 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3 ( )

－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함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1. 1

로서 억원 미만인 경우3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2. ·

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 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 1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 조 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4 ( )

－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비용추계의 상, , 

세내역 부대의견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함, , 

－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

으로 표시하여야 함

－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음

－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년으로 하되 재정소요 기5 , 

간이 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함5

－ 다만 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 5

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비용추계는 예산이나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조문별로 실시하되 성질, 

상 부적합한 비용을 수반하는 항목별로 추계할 수 있음

 제 조 재원조달방안의 작성5 ( )

－ 도지사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

는 비용추계서와 함께 재원조달방안을 의안에 첨부하여야 함

－ 재원조달방안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민간 등의 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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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분담계획이 포함되어야 힘

－ 재원조달방안 수립에 관련 규정이나 제도상의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

에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재원조달방안과 관련하여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의, 

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필요성 및 협의 여부를 적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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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방의회 조례안 비용추계 운영체계 비교

❏ 비교 분석 개요

 조례의 제명 및 정의 비용추계의 대상 및 범위 작성 주체 및 지원 조직 재원, , , 

조달방안의 작성 의무 면제 기준의 구체성을 중심으로 광역자치단체 조례안 , 

비용추계 비교 검토

지역 근거 조례 대상 범위 금액 기준 자료 제출 및 예산 협의

서울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의원 위원회 시장 
발의 의안 

의원 위원회의 시장에 
대한 자료협조 
요청권제 조

부산
부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의원 위원회 시장 
발의 의안

연평균 억원 미만 
또는 한시경비 총 

억원 미만

대구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의원 위원회 시장 
발의 의안

연평균 억원 미만 
또는 한시경비 총 

억원 미만

의원 위원회의 시장에 
대한 자료협조 
요청권제 조

인천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의원 위원회 시장 의
장주민조례발안

발의 의안

연평균 억원 미만 
또는 한시경비 총 

억원 미만

광주
광주광역시 의안 
비용추계 조례

의원 위원회 시장 
발의 의안

연평균 억원 미만 
또는 한시경비 총 

억원 미만

대전
대전광역시 의안 
비용추계조례

의원 위원회 시장 
발의 의안

연평균 억원 미만 
또는 한시경비 총 

억원 미만

울산
울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의원 위원회 시장 
발의 의안

연평균 억원 미만 
또는 한시경비 총 

억원 미만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의원 위원회 시장 
발의 의안

연평균 억원 미만 
또는 한시경비 총 

억원 미만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 의무제 조

경기
경기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의원 위원회 도지사 
발의 의안

연평균 억원 미만 
또는 한시경비 총 

억원 미만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 의무제 조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의원 위원회 도지사 
발의 의안

연평균 억원 미만 
또는 한시경비 총 

억원 미만

표 광역지방의회 비용추계제도 비교 요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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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발의 제안 제출은 발의 로 표현

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의 조례안 비용추계의 특징. ․ ․

❏ 서울특별시 전문성과 체계성의 표본: 

 서울특별시는 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015 (「 」

지역 근거 조례 대상 범위 금액 기준 자료 제출 및 예산 협의

충북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의원 위원회 도지사 
발의 의안

명문 규정 없음

훈령 충청북도의회 
의안 비용추계 

운영규정 에 따라 
의원 위원회의 

시장 교육감에 대한 
자료협조 

요청권제 조

충남
충청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의원 위원회 도지사 

발의 의안

연평균 억원 미만 
또는 한시경비 총 

억원 미만

훈령 충청남도 
자치법규 입법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의원 위원회의 
시장 교육감에 대한 

자료협조 
요청권제 조

전북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의원 위원회 도지사 

발의 의안

연평균 억원 미만 
또는 한시경비 총 

억원 미만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 

의무제 조

전남
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조례상 도지사 발의 

의안만 명시

연평균 억원 미만 
또는 한시경비 총 

억원 미만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 

의무제 조

경북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의원 위원회 도지사 
발의 의안

연평균 억원 미만 
또는 한시경비 총 

억원 미만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 의무제 조

경남
경상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의원 위원회 도지사 
발의 의안

연평균 억원 미만 
또는 한시경비 총 

억원 미만

의원 위원회의 
도지사에 대한 

자료협조 
요청권제 조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의원 위원회 도지사 
발의 의안

연평균 억원 미만 
또는 한시경비 총 

억원 미만

훈령 제주특별자치
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의원 위원회의 
시장 교육감에 대한 

자료협조 
요청권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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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를 통해 가장 선진화된 모델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가능9837 )

 서울시 조례의 가장 큰 특징은 전문적인 지원 조직의 명문화와 재원조달방안의 

구체성임

 정의 및 범위

－ 동 조례 제 조에서 비용추계서를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2 “

의 순감소액 으로 정의하면서 지출 증가뿐만 아니라 감세 세입 감소” , ( ) 

조례안까지 포괄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였음

－ 동 조례 제 조는 의원 위원회 시장 모두를 제출 의무자로 규정3 , , 

 면제 기준의 특수성

－ 타 지자체가 연평균 억원 미만 등의 구체적 금액 기준을 조례 본문에 ‘ 1 ’ 

명시하는 것과 달리 서울특별시는 동 조례 제 조제 항에서 의안의 내, 3 2 “

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

경우 에 한정”

－ 이는 일률적인 소액 기준 적용이 무의미할 수 있다는 판단과 금액 자체

보다는 추계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합리적 접근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작성 지원 조직

－ 동 조례 제 조는 의원 위원회가 발의하는 경우 작성 부서를 서울특별시7 · “

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로 명시하고 있음”

－ 이는 집행부 시장 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의회 차원에서 독립적이고 객관( )

적인 비용추계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조항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전문성을 보완하고 

있음

 재원조달방안

－ 동 조례 제 조에서 시장은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세수입 지방채 발행 6 , , , 

등 재원 조달의 구체적 방안을 명시해야 함

－ 이는 의원 발의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거나 집, 

행부의 협조를 통해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구조로 볼 수 있음

❏ 부산광역시 일반적 사례: 

 부산광역시는 부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를 통해 표준적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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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추계 모델을 운영

 서울특별시와 달리 면제 기준을 구체적인 수치로 명시한 것이 특징임

 면제 기준 동 조례 제 조( 3 )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억원 미만인 경우1

－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억원 미만인 경우3

－ 국가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

 작성 주체

－ 동 조례 제 조에서 의원 발의 시 의원 또는 위원회가 작성하거나 요청6 “

에 따라 의안 주관부서에서 작성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서울특별시처럼 별도의 의회 내 분석 조직을 명시하기보다 집행부, 

주관부서 의 지원을 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집행부의 협조 여부에 ( ) , 

따라 추계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내포

❏ 대구광역시 위원회 의결을 통한 면제권: 

 대구광역시는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 호 를 운영 ( 6019 )「 」

중으로 그 특징은 위원회 의결을 통한 예외 인정 조항임

 면제 권한 동 조례 제 조( 3 )

－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할 수 “

있다 는 규정은 입법의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으나” , 

필요에 따라 비용추계 절차를 우회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

－ 이는 재정 통제라는 제도의 본질과 충돌할 소지가 있는 조항으로 운영, 

상의 신중함이 요구됨

 재원조달방안

－ 동 조례 제 조에서 시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만 작성 의무를 부과하여 의6 , 

원 발의안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 주민조례발안의 포괄: 

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 조 정의 규정2「 」 

에서 조례안 발의 주체를 시장 의원 위원회 뿐만 아니라 주민조례발안에 “ , , ” “「

관한 법률 에 따라 의장이 발의한 의안 까지 포괄하여 의원등 으로 정의하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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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이는 주민 직접 참여에 의한 입법안에 대해서도 동일한 재정적 책임을 

부과하겠다는 의지로 주민 조례 발안이 활성화되는 추세를 반영한 선도, 

적 규정으로 볼 수 있음

 작성 부서와 관련해서도 의원등의 사전 요청 시 업무 소관 부서가 작성하도록 

하여 집행부의 지원 의무를 명확히 하였음

❏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

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의안 비용추계 조례 제 조에서 위원회에서 수정한 의안3 “ ”「 」

과 위원회 제안 의안 에 대해 긴급한 사유가 있을 시 첨부를 생략할 “ ”

수 있도록 하여 의안 심사 과정에서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음, 

－ 또한 제 조에서 입안 초기 단계부터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하도록 하되7 , 

의원 발의안은 예외로 두어 의원의 입법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음

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는 대전광역시 의안 비용추계조례 제 조 작성 방법에서 5「 」 

재원조달방안 작성 의무를 규정하면서 의원 및 위원회에 대한 별도의 

예외 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있음

－ 규정 문헌 자체에 따르면 의원에게도 재원조달방안 작성을 요구하는 것, 

으로 보일 수 있는데 예산 편성권이 없는 의원에게 이를 강제하는 것은 , 

현실적으로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어 이는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 명, 

확히 할 필요가 있는 사항임

❏ 울산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 조에서 비용추계서와 3「 」 

별도로 재원조달계획서 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재원조달의 중요성을 부“ ”

각하고 있음

－ 시장 제출안에는 두 가지 모두를 첨부해야 하지만 의원 발의안은 비용, 

추계서만 첨부하도록 이원화하여 현실적인 제약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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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 세종특별자치시

－ 년 출범 초기부터 제정된 조례를 통해 억원 억원 미만의 면제 기2012 1 /3

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원 발의 시 의원이 작성하거나 소관 부서에 요, 

청하는 표준 모델을 따르고 있음

나 도특별자치도의 조례안 비용추계의 특징. ․

❏ 경기도 의회 예산정책 기능의 강화: 

 경기도는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서 서울특별시에 버금가는 의회 지원 체계

를 갖추고 있음

－ 경기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 호 는 의회 기능을 강화( 7495 )「 」

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음

 작성 지원 조직

－ 동 조례 제 조는 의원 위원회 발의 시 작성 부서를 경기도의회사무처 6 · “

예산정책담당 부서 로 명확히 지정하고 있음”

－ 이는 의회 내에 비용추계를 전담하는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추고 있음

을 의미하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재정, 

적 측면에서 뒷받침하는 강력한 기제로 평가 가능

 재원조달방안

－ 동 조례 제 조에서 재원조달방안 작성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의원 발5 , 

의 시 예외 규정이 조례상 명시되지 않았음

－ 다만 의회 예산정책부서의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작성이 가능할 것으로 , 

판단됨

❏ 강원특별자치도 및 전북특별자치도 통합형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및 전북특별자치도는 별도의 비용추계 단행 조례가 아닌 강「

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 「

법에 관한 조례 내에 비용추계 관련 조항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음」 

 재원조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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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방자치단체의 동 조례 제 조에서 재원조달방안 작성 주체를 도지14 ‘

사 로 한정하고 차입금 예비비 등을 포함한 구체적 명시를 요구함으로’ , 

써 의원 발의안에 대해서는 해당 의무가 없음을 우회적으로 규정하고 , 

있음

❏ 충청북도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신설: 

 충청북도는 별도의 단행 조례 없이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내에 비용「 」 

추계 관련 조항을 통합하여 규정해 왔으나 최근인 년 월 일 의회훈령, 2025 10 27

인 충청북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을 제정하였음「 」

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신설

－ 도의회는 년 월 일 조직개편으로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을 신설2025 7 1

하여 도와 교육청의 예산 기금 주요사업의 재정소요 분석을 통해 재정 ·

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해서는 도의회가 전문성을 , 

갖추고 독립적인 비용추계를 통해 조례와 재정의 연계성을 강화를 추구

하고 있음7)

 자료 요청권

－ 훈령을 통해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여 의원 발, 

의 비용추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음

❏ 충청남도 이원화된 규정 체계: 

 충청남도는 조례와 훈령을 병행하는 이원적 체계를 갖추고 있음

－ 충청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는 전체적인 틀을 규정하고 세, 「 」

부적인 의회 내부 절차는 충청남도 자치법규 입법안의 비용추계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의회훈령 으로 다루고 있음( )」

 면제 사유

－ 상위법령 개정이나 조직 변경에 따른 개정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 “

에 따른 단순한 자구 수정 등 불가피한 경우를 면제 대상으로 명시 동 ” (

조례 제 조 하여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였음12 )

 자료 요청권

7) 충청북도의회 보도자료 충북도의회 의안 비용추계 직무역량 강화 교육 . (2025.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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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을 통해 예산정책담당관이 집행부 및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여 의원 발의 비용추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음, 

❏ 전라남도 작성 주체의 모호성: 

 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 조 정의 규정에서 비용추계서를 2「 」 

도지사가 발의한 의안“ 에 관하여 추계한 자료 라고 정의하고 있음”

 동 조례 제 조 작성 대상 또한 도지사로 한정되어 있어 의원 및 위원회가 발15 , 

의하는 조례안은 조례상 비용추계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음

－ 실제로는 도의원 발의 조례안에도 비용추계서를 작성하고 있음

 이는 의원입법에 대한 재정적 통제가 제도적으로 공백 상태임을 의미하며 향, 

후 조례 개정을 통한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할 수 있음

❏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지원체계와 파급효과 고려: 

 경상북도

－ 도지사 제출안은 조례 규칙심의회 상정 시 비용추계서를 첨부해야 하며· , 

의원 발의안은 의회사무처 재정분석 담당 부서에서 작성하도록 하여 의

회의 독립성을 보장

 경상남도

－ 나아가 경상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 조는 비용추계 3「 」 

대상을 직접 비용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

과를 포함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단순히 예산 지출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조례가 지역 경제, 

나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까지 고려하겠다는 것으로 개념적으로는 선, 

진적인 조항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재원조달방안 의견 제시와 비용추계 대상의 명확화: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와 예「 」

규를 함께 운영함

 동 조례 제 조 재원조달방안 작성 시 관계 규정이나 제도상의 개선조치가 필5 “

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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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단순한 비용 계산을 넘어 비용 발생의 원인이 되는 제도의 불합리, 

성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환류 기능을 비용추계제도 내에 ‘ ’ 

포함하는 것으로 제도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장치로 평가 가능, 

 예규 제 조의 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규모에 대2 2 “

한 영향이나 변화가 없는 경우 비용을 수반한 기 시행중인 사업이 포함된 ”, “

의안인 경우 를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비용추계의 의미를 명확화”

다 종합 검토. 

❏ 비용추계 면제 기준의 획일성과 유연성

 대부분의 지자체가 연평균 억 원 총 억 원 이라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 1 / 3 ’

과 달리 서울특별시는 이러한 경직된 금액 기준을 조례 본문에 명시하지 않고 ,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를 강조함으로써 방대한 예산 규모에 맞는 유‘ ’ , 

연성을 확보하고 있음

 한편 선언적 권고적 형식 조항은 대부분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 ‘ · ’ 

존재

－ 이는 비용추계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로로 활용되어 재정 규율 약화 요

인으로 작동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비용추계의 실제 운, 

영 측면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작성 지원체계 의회 독립성과 집행부 의존성: 

 조례안 비용추계 제도는 작성주체에 따라 의회 독립형과 집행부 의존형으로 구

분할 수 있음

 의회 독립형(Parliamentary Independence Model)

－ 서울 경기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제주 등은 조례나 훈령에 의회사무, , , , , , ‘

처 재정분석 예산정책 등 부서 를 작성 주체로 명시하고 있음/ ’

－ 전남은 근거 조례의 규정은 없으나 전담 부서 특별전문위원 를 운영하고 ( )

있음

－ 이는 집행부로부터 독립된 객관적인 추계를 가능하게 하며 의원의 입법, 

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모델로 평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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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부 의존형(Executive Dependence Model)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전북 등은 의원이 직접 , , , , , , , , 

작성하거나 소관 부서 집행부 에 요청하도록 규정‘ ( )’

－ 이 경우 집행부가 정책에 반대하여 방어적 과다 추계를 하거나 비협조적·

으로 나올 경우 의원의 입법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 

지님

❏ 재원조달방안 의무의 비대칭성

 단체장 시장 도지사 이 제출하는 의안에는 재원조달방안 지방세 지방채 국고( · ) ( , , 

보조금 등 이 포함되어 있으나 의원 발의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면제되거나 완) , 

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

 이는 예산 편성권은 단체장에게 예산 심의 의결권은 의회에 있는 한국 지방자, ·

치의 기관 대립형 구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strong mayor-council) 

－ 의원이 비용을 추계할 수는 있어도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채를 , 

발행하거나 기금을 신설할 권한은 없기 때문임

 따라서 의원에게도 재원조달방안 작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례

는 현실과의 괴리가 크며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라 정책적 시사점. 

❏ 의회 예산정책 전담 조직의 의무화

 의원 발의 입법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집행부로부터 독립적으로 비용추계를 수, 

행할 수 있는 의회 예산정책담당관 조직이 모든 광역의회에 필수적으로 설치‘ ’ 

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조직 설치의 근거를 강화할 「 」 

필요가 있음

❏ 면제 기준의 합리화 및 사후 관리

 획일적인 억원 및 한시 억원 금액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및 예‘1 ’ ‘ 3 ’ 

산 규모를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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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선언적 조례 라는 이유로 추계를 면제받은 조례들이 실제로는 예산 집행‘ ’

을 유발하는지 추적하는 제도 예 국회예산정책처의 가결법률 재정소요점검 ( : 

등 를 도입하여 우회 입법을 견제할 필요가 있음) , 

❏ 재원조달방안의 현실화

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실현 불가능한 재원조달방안 작성을 요구하기‘ ’ 

보다는 가칭 예산 부서와의 협의 결과서 제출로 대체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 ‘( ) ’ 

제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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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비용추계 사례 검토

❏ 사례 분석 개요

 조례안 비용추계 우수 사례와 개선이 필요한 사례를 분석

 사례 선별 기준

－ 지출 관련 비용추계뿐 아니라 수입 관련 비용추계 예 지방세 감면 사( : , 

용료 수수료 조정 를 포함· )

－ 비용추계서 첨부 사례뿐 아니라 미첨부 비첨부 및 미대상 비대상 사례[ ] [ ] 

도 분석 대상에 포함

－ 지방의회별 소관위원회의 분야 다양성 행정 경제 산업 복지 교육 건( , · , , , 

설 교통 농업 등 을 고려하여 사례를 선별· , )

 참고로 그간 발간된 지방의회별 비용추계 사례집은 다음과 같음

－ 서울특별시의회

⦁ 년 의안 발의 조례안 비용추계 사례집2017 8)

⦁ 년 의원 위원회 발의 조례안 비용추계 사례2018 · 9)

－ 경기도의회

⦁ 년 의원입법 조례안 비용추계 사례집2022 10)

－ 충청남도의회

⦁ 년 의원 발의 조례안 비용추계 사례집2020 11)

⦁ 년 의원 발의 조례안 비용추계 사례집2021 12)

⦁ 년 의원 발의 조례안 비용추계 사례집2022~2023 13)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년 의원 발의 조례안 비용추계 사례집2022 14)

⦁ 년 의원 발의 조례안 비용추계 사례집2023 15)

⦁ 년 의원 발의 조례안 비용추계 사례집2024 16)

8) 서울특별시의회 년 의원 발의 조례안 비용추계 사례집 . (2017.12). 2017 .

9) 서울특별시의회 년 의원 발의 조례안 비용추계 사례집 . (2018.12). 2018 .

10) 경기도의회 년 의원입법 조례안 비용추계 사례집 . (2023.3). 2022 .

11) 충청남도의회 년 의원 발의 조례안 비용추계 사례집 . (2021.3). 2020 .

12) 충청남도의회 년 의원 발의 조례안 비용추계 사례집 . (2022.4). 2021 .

13) 충청남도의회 년 의원 발의 조례안 비용추계 사례집 . (2024.3). 2022~2023 .

1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년 의원 발의 조례안 비용추계 사례집 . (2023.2). 2022 .

1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년 의원 발의 조례안 비용추계 사례집 . (2024.3). 2023 .



- 180 -

가 우수 사례. 

비용항목의 세분화 및 추계근거의 명확성1) 

❏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및 훈련센터 지원 조례안○○○○ 

 지출 추계 경제 산업 분야: ·

 소관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 비용추계의 내용 노동전환 및 훈련센터 설치 지정 운영 실태조사 지원위원: ‘ ’ · , , 

회 운영비를 년간 추계5

－ 산업구조 전환 탈석탄 등 에 따른 노동전환 훈련센터 설치 운영 비용을 ( ) ·

추계한 사례

－ 센터 건립비 시설 투자비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 ( , ), 

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추계

 추계방법 및 가정

－ 추계기간 년 년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기준단가 및 2023~2027 (5 ), ( ) 

기존 노동권익센터 운영비 준용 물가 인건비 상승 별도 미반영( ) , ·○○

 우수 사항

－ 비용항목의 세분화 및 추계 근거의 명확성 측면에서 우수

－ 센터 운영비를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위원회 운영비 등으로 세분하고 각 · · · , 

항목별로 계약예규 기준단가 및 기존 유사기관 노동권익센터 운영( ) ○○

비 실적을 추계 근거로 구체적으로 제시

－ 특히 인건비의 경우 인원 규모와 직급별 인건비 단가를 명시하여 추계

의 투명성을 확보

－ 이러한 항목별 세분화와 근거 명시는 추계의 투명성과 검증 가능성

을 높이며 향후 예산편성 시 직접 활용이 가능한 정보를 (verifiability) , 

제공한다는 점에서 우수

세수추계 모형의 체계적 적용2) 

1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년 의원 발의 조례안 비용추계 사례집 . (2025.3).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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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입 추계 지방세: 

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 비용추계의 내용 자동이체 전자송달 세액공제 상향 등으로 인한 도세 수입 감: ·

소를 년간 추계5

－ 도세 취득세 재산세 등 감면 범위의 확대 또는 축소에 따른 지방세수 ( , ) 

변동분을 추계

－ 감면 대상 범위 적용 세율 과세표준 등을 기초로 세수 감소분을 산출, , 

 추계방법 및 가정

－ 추계기간 년 년 최근 년 평균 증가율 및 조례 개정에 2022~2026 (5 ), 3 (44%) 

따른 추가 증가분 반영 물가상승률 배제(66%) , 

 우수 사항

－ 수입 추계에 있어 세수추계 모형의 체계적 적용이 긍정적

－ 세액공제 실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근 년 평균 증가율을 산출하고 여3 , 

기에 조례 개정에 따른 단가 상향 원(150 → 원 원250 , 300 → 원 효과500 ) 

를 분리하여 추가 증가분을 별도 반영하는 등 제도변화 효과와 추세 효

과를 구분하여 추계한 점이 우수

－ 또한 감면기한 연장 부분은 추가 세입감소가 없다고 판단하여 현황자료

만 제시하는 등 추계 대상의 경계를 의식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도 ,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대상 인구 추계와 연동한 비용 산출3)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출 추계 사회 복지 분야: ·

 비용추계 정보

－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 비용추계의 내용 저상버스 구입비 운행비 일부 지원 근거 신설에 따른 재정소: ·

요를 년간 추계5

 추계방법 및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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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계기간 년 년 기추진 저상버스 도입 지원 확대 전제 물2023~2027 (5 ), , 

가 인건비 상승 미반영·

 우수 사항

－ 대규모 재정사업의 비용추계 년 합계 억원 이상 로서 기존 저상버(5 5,000 ) , 

스 도입 지원사업의 실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확대 규모를 산정한 점이 

체계적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이라는 정책 목표와 관련하여 저상버스 대폐, 

차 계획 도입 계획을 비용추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정책 목표와 ·

추계 구조의 정합성을 확보하였음

－ 아울러 추계의 규모가 큰 만큼 입법 심사 시 재정적 영향에 대한 충분, 

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용추계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

추계 구조의 명확성 및 재현 가능성 확보4) 

❏ 교육청 체육복 지원 조례안○○○○○○○ 

 지출 추계 교육 분야: 

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 비용추계의 내용 대안교육기관 학생 및 학생배치계획 기반 학생 대상 체육복 : 

회 지원 천원 이내 을 년간 추계1 (70 ) 4

 추계방법 및 가정

－ 추계기간 년 년 학생 수는 중기 학생배치계획 준용 단가2025~2028 (4 ), , (70

천원 는 타 시도교육청 사례 준용 물가 인건비 상승 미반영) , ·

 우수 사항

－ 추계 구조의 명확성과 재현 가능성 이 우수(replicability)

－ 대상 학생 수“ × 체육복 단가 라는 단순 명확한 추계 구조를 채택하고” · , 

학생 수는 중기 학생배치계획이라는 공식 자료를 단가는 타 시도교육청 , 

사례라는 비교 가능한 자료를 각각 근거로 활용하였음

－ 추계의 구성요소가 명확하여 향후 여건 변화 학생 수 변동 단가 변동, ( , ) 

시 추계치의 갱신이 용이한 구조임

－ 또한 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이 지속 발생함을 명시하여 사업의 계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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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을 드러낸 점도 긍정적

세외수입 추계에 있어 이용자 행동의 고려5) 

❏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수입 추계 세외수입 사용료: ( )

 소관위원회 교통위원회: 

 비용추계의 내용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 · 50% 

면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를 추계

 추계방법 및 가정

－ 추계기간 년 년 년 월 대상 인원 명 명 기준2019~2023 (5 ), 2018 8 (634 ·6 ) , 

년 공영주차장 국가유공자 이용자료로 인당 연평균 이용횟수2017 1 (1.44

회 와 건당요금 원 을 산정 후 할인 적용) (6,790 ) 50% 

 우수 사항

－ 세외수입 사용료 추계에 있어 실제 이용 데이터에 기반한 추계가 긍정( ) 

적

－ 단순히 대상 인원“ × 요금 으로 산출하지 않고 기존 유사 감면 대상자” , 

국가유공자 의 실제 이용 실적 이용횟수 건당요금 을 활용하여 현실적( ) ( , )

인 이용 행태를 추계에 반영하였음

⦁ 세외수입 추계에 있어 가격 변동에 따른 수요 변화 가격탄력성 를 ( )

고려한 것으로 평가 가능

－ 이는 세외수입 추계에서 흔히 간과되는 이용자 행태(behavioral pattern)

를 실증 자료에 기초하여 반영한 것으로 추계의 현실성을 높이는 접근, 

복지 분야 지출 추계에서의 대상 범위 설정의 체계성6) 

❏ 청년 기본 조례안○○○○ 

 지출 추계 복지 분야: 

 소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 비용추계의 내용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청년지원센터 운영 청년정책위원회 : , ,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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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계방법 및 가정

－ 유사 기관 타 시도 청년센터 운영비 실적 및 위원회 수당 기준 준용( ) 

 우수 사항

－ 복지 분야 지출 추계에서 지원 대상의 범위 설정이 체계적임

－ 청년의 연령 범위 세 세 등 를 조례안에 따라 명확히 특정하고 인(18 ~34 ) , 

구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대상 인구를 산출한 점이 우수함

－ 또한 센터 운영비와 위원회 운영비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 

추계 근거 타 시도 사례 수당 기준 를 명시하여 추계의 투명성을 확보( , )

하였음

교육 분야 지출 추계에서의 대상자별 단가 차등 적용7)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 지출 추계 교육 분야: 

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 비용추계의 내용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습지원 상담지원 직업체험 : , , 

프로그램 운영 비용 등을 추계

 추계방법 및 가정

－ 지원 프로그램별로 구분하여 단가 차등

 우수 사항

－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특수한 대상 집단의 규모를 기존 통계자료 학업중(

단 현황 등 에 기초하여 추정하고 지원 프로그램별로 단가를 차등 적용) , 

한 점이 우수

－ 대상자 수의 불확실성이 큰 분야에서 기존 실적 자료를 활용하여 합리

적 추정을 시도한 점은 비용추계의 현실적 접근으로 평가할 수 있음

나 개선 검토가 필요한 사례. 

기준선 불명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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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자치활동 지원 조례안○○○○○ 

 지출 추계 행정 분야: 

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 비용추계의 내용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보급 시설 환경 개선 지: · , ·

원 비용을 년간 추계5

 추계방법 및 가정

－ 시행 후 년 년 추계 일부 사업은 기 추진사업 으로 추계대5 (2018~2022 ) , “ ”

상에서 제외 유사사례 준용 시설 환경개선은 연 개 기관 지원 가정, , · “ 5 ” 

 문제점

－ 첫째 기 추진사업 제외 및 유사사례 준용 이라는 표현은 비용추계서, “ ” “ ”

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지만 현행 대비 순증가액 증분 산정의 기준선, ( ) 

이 비용추계서 내에서 직접적으로 설정되고 있지 않음(baseline)

⦁ 즉 이미 시행 중인 사업 을 제외할 때 조례 제정으로 지원 범, “ ” , 

위 대상 단가가 변화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지를 함께 점검할 · ·

필요

－ 둘째 시설 환경개선이 연 개 기관 이라는 물량에 대한 핵심 가정의 근, · “ 5 ”

거 수요 추정 과거 실적 중기계획 등 가 제시되지 않았음( , , )

－ 셋째 추계기간은 년으로 원칙에 부합하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 5 , 

아 장기 비교 시 실질 명목의 혼선을 낳을 수 있음·

 개선 방향

－ 첫째 기 추진사업 제외 를 적용 시 현행 지출 조례안 시행 후 지출 순, “ ” , · ·

증 항목 등을 제시하고 제외 근거 예산서 사업명 연도 금액 를 명시할 , ( · · )

필요가 있음

－ 둘째 기관 수 개 같은 물량 가정은 최소한 가 과거 년 실적 나, ‘ (5 )’ ( ) 3 , ( ) 

신청 수요 추세 다 예산제약을 고려한 시나리오 예 상 중 하 시나리오· , ( ) ( : · · )

의 형태로 보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셋째 경상가격 원칙을 기본값으로 하되 물가변수 적용 물가반영을 배, ( ), 

제할 경우 그 사유 단가의 행정적 고정 단기사업 등 를 명시할 필요가 ( , )

있음

❏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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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 추계 행정 분야: 

 소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 비용추계의 내용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마을공동체 활동 보조금 컨설팅 : , , 

비용 등을 추계

 추계방법 및 가정

－ 기시행 마을만들기 사업 정보 활용

 문제점

－ 기존에 시행 중인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들과의 관계가 불명확

－ 조례안에 의한 신규 재정소요분과 기존사업의 지속분이 구분되지 않아, 

순증 비용 의 파악이 곤란(net cost)

－ 기준선이 불명확할 경우 비용추계서가 제시하는 금액이 전액 추가 소요, 

인지 기존사업의 재편에 불과한지를 판단할 수 없어 입법 심사에 필요, 

한 재정정보로서의 기능이 저하됨

 개선 방향

－ 기준선 시나리오 와 조례안 시행 시나리오의 병기 필요(baseline scenario)

－ 즉 현행 예산 예 관련 사업별 최근 년 평균 과 조례안 시행 시 소요 , ( : 3 )

비용에 따른 순증 비용 제시를 통해 기존사업과의 관계를 명확히 제시

할 필요

물가 인건비 상승 미반영에 따른 과소추계 가능성2) ·

❏ 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안○○○○○

 지출 추계 교육 분야: 

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 비용추계의 내용 난독 학생 지원위원회 운영 및 난독 학생 통합지원센터 설: ‘ ’ 

치 지원사업 비용을 년간 추계· 5

 추계방법 및 가정

－ 추계기간 시행 후 년 년 물가상승 미반영 위원회 운영은 5 (2019~2023 ), ,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참석수당 등 준용 센터 지원사업은 ( ) ,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세부예산 내역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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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 첫째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비를 준용하여 인건비 운영비 등을 산정하, ·

는 방식은 유사사업 비교 접근으로서 합리성이 있으나(benchmarking) , 5

년간 물가 인건비 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경상가격· (nominal price) 

기준의 재정영향이 과소추계될 가능성이 있음

－ 둘째 난독 학생의 규모 유병률 추정에 활용된 근거자료의 시점 및 적, ( ) 

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함

－ 셋째 센터 설치 초기 시설 투자비 장비 구입비 등 와 정상 운영 시의 , ( , )

비용 구조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연도별 재정소요의 변동 패턴이 드러, 

나지 않음

 개선 방향

－ 첫째 경상가격 원칙을 적용하여 예를 들어 인건비 상승률 전년도 공무, (

원 보수인상률 또는 소비자물가상승률 을 연도별로 반영하되 이를 배제) , 

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난독 학생 유병률 추정의 근거자료 학술연구 교육부 통계 등 와 , ( , )

적용 가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추계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셋째 설치 초기 비용과 정상 운영 비용을 구분하여 연도별 재정소요를 , ,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미첨부 사유의 부적정3) 

❏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조례안·○○○○ 

 미첨부

 소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 비용추계의 내용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문제점

－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면서 그 사유로 재정수반이 예상되나 구체적 추

계가 곤란하다는 취지를 기재하였음

－ 그러나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운영은 타 시도 서울 경기 대전 등 에서 · ( , , )

이미 시행 중인 사례가 다수 존재하며 이들의 실적자료를 준용하면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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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가정 하에 추계가 가능

－ 재정수반이 분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미첨부로 처리한 것은 미첨부 사유, 

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 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비( ) , 

용추계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음

 개선 방향

－ 첫째 미첨부 사유서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인 때문에 추계가 곤란한, 

지를 상세히 기재하여야 함

⦁ 구체적 추계 곤란 이라는 포괄적 사유만으로는 미첨부의 정당성“ ”

을 확보하기 어려움

－ 둘째 타 시도의 유사기관 운영비 실적을 활용한 유사사업 비교방식의 , 

추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정확한 추계가 곤란한 경우에도 추계 범위 또는 , (range estimation)

상 하한 추계치를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함·

⦁ 완전한 추계가 어렵더라도 개략적인 재정소요 규모의 제시가 미첨부

보다 의회의 입법 심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

❏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 조례안○○○ 

 미첨부

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 비용추계의 내용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 

용

 문제점

－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수어통역 보완대체의사소( , 

통 기기 보급 등 이 예상됨에도 미첨부로 처리되었음)

－ 지원 대상 의사소통 장애인 수 의 추정이 가능하고 유사 지원사업 수어( ) , (

통역 서비스 등 의 단가 자료도 확보 가능한 상황이라면 미첨부는 적절)

하지 않음

 개선 방향

－ 대상자 수 × 서비스 단가의 기본 구조로 추계를 시도하되 불확실성이 큰 , 

경우 시나리오별 추계 최소 중간 최대 를 통해 재정소요의 가능 범위를 ( · · )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189 -

미대상 판단의 적정성 문제4) 

❏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 조례안·○○○○○○○ 

 미대상

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 문제점

－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 조례안을 비용추계 미대상으로 분류하였으나 주· , 

민자치회 운영에는 위원 수당 회의 운영비 행정지원 비용등의 경상적 , , 

재정소요가 수반됨

－ 나아가 주민자치회에 예산편성 참여권이나 주민참여예산 기능이 부여되, 

는 경우에는 그 재정적 파급효과가 상당할 수 있음

－ 금액 규모가 작더라도 재정소요가 있는 이상 비용추계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개선 방향

－ 첫째 위원회 자치회 설치 운영 조례안의 경우에도 위원 수, · · × 회의 수당, 

연간 회의 개최 횟수 운영비등을 근거로 비용추계를 실시하여야 함, 

－ 둘째 비용추계 대상 여부의 판단 기준은 재정소요의 유무이지 규모의 , 

대소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 소규모 재정소요 조례안이 일률적으, 

로 미대상으로 분류되는 사례를 지양할 필요가 있음

수입 추계 시 기준선 및 행동 반응의 복합적 문제5) 

❏ 환경보전기여금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입 추계 세외수입: 

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또는 기획경제위원회: ( )

 비용추계의 내용 환경보전기여금의 부과 대상 요율 조정에 따른 세외수입 변: ·

동분을 추계

 추계방법 및 가정

－ 현재 방문객 수에 변경 요율 적용

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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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환경보전기여금의 요율 조정에 따른 수입 변동을 추계하면서 요, , 

율 변동에 따른 관광객 수 방문 수요 의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 )

현재 방문객 수에 변경 요율을 단순 적용하는 정태적 추계만을 실시

⦁ 환경보전기여금과 같이 방문 수요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담

금의 경우 가격탄력성의 고려가 특히 중요, 

－ 둘째 기존 기여금 수입의 기준선과 조례안 시행 후 수입의 차이 순증 , (

또는 순감 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음)

 개선 방향

－ 첫째 수입 추계 시 기본적으로 정태적 추계를 실시하되 요율 변동의 , , 

규모가 크거나 수요탄력성이 높은 항목의 경우 동태적 추계(dynamic 

를 병행하거나 최소한 추계의 한계로서 예를 들어 정태적 estimation) , “

추계에 기초한 것으로 행동 반응 고려 시 실제 수입 변동은 상이할 수 , 

있음 을 명시할 필요”

－ 둘째 기준선 현행 요율 유지 시 수입 전망 과 조례안 시행 시 수입 전, ( )

망을 병기하여 순증감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다 종합 검토. 

❏ 기준선의 명확한 설정

 기존 예산 사업 과 조례안 시행 후 소요비용의 차이인 순증 비용을 명확히 제( )

시하는 것이 비용추계의 핵심이나 기준선 없이 총비용만을 나열하여 순증 재, 

정영향의 파악이 곤란한 사례가 있었음

 이의 개선을 위해 현행 예산 조례안 시행 후 소요 순증분 을 구분하여 기재“ / / ”

하는 항목을 비용추계서의 서식에 표준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추계 근거의 명확성

 추계 근거의 구체성과 투명성에 따른 비용추계의 신뢰성을 결정

 비용항목별로 단가의 산출 근거 유사사업 실적 예규 기준단가 인구통계 자료 ( , , 

등 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우수 사례는 추계의 검증 가능성이 높았으나 총액만) , 

을 제시하고 산출 내역이 부재한 사례는 추계의 적정성 검증이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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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 인건비 상승의 반영 문제·

 년 이상의 추계기간에 걸쳐 물가 인건비 상승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경상가격 5 ·

기준의 과소추계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 

시할 필요

❏ 미첨부 사유의 엄격한 관리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는 경향이 있으며 합리적 가정 , 

하에 추계가 가능한 경우에도 미첨부로 처리되는 사례도 있음

 미첨부의 경우에도 추계 범위 의 제시를 권고 또는 의무화하는 (range estimation)

방안을 검토할 필요

❏ 미대상 판단 기준의 명확화

 소규모 재정소요가 수반되는 조례안이 미대상으로 분류되는 사례가 있으나 재, 

정소요의 유무를 기준으로 비용추계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원칙이 적용될 필요

❏ 수입 추계의 방법론적 정교화

 지방세 감면 세외수입 사용료 부담금 조정 등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안의 , ( · ) 

경우 정태적 추계를 기본으로 하되 추계의 한계를 명시하고 행동 반응의 고려 , , 

가능성이나 시나리오별 분석의 병행이 바람직함

 특히 일몰 연장형 세제 조례의 경우 일몰 종료 시 와 연장 시 의 세수 전망“ ” “ ”

을 병기하는 기준선 설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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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비용추계 발전 방안 검토

지방자치 환경 변화와 제도 개선의 당위성

지방의회 입법 패러다임의 전환과 역할 확대1) 

❏ 정책 주도 기구로의 격상

 지방자치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지방의회는 단순한 조례 의결 기구에서 지역

사회의 자원 배분과 정책 결정을 전략적으로 주도하는 핵심 입법 기구로 변화

함

 재정 수반 조례의 비약적 증가 복지 돌봄 안전 환경 등 주민의 삶과 밀착된 : , , , 

다양한 분야에서 조례가 주요 정책 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직접적인 재정 지, 

출을 수반하는 의안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음

❏ 입법 수요의 양적 팽창

 조례 제 개정 건수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의원 발의 비중이 급 · , 

격히 상승함에 따라 입법 활동의 재정적 책임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짐

재정 문지기 기능 강화의 필요성2) 

❏ 지방재정 건전성 수호

 예산 뒷받침 없는 선심성 입법이나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포퓰리즘적 

조례 남발을 사전 차단하는 안전장치로서 비용추계 제도의 중요성이 강조됨

❏ 입법의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

 조례안 발의 시 구체적인 비용와 재원 조달 방안을 명시하게 함으로써 입법권 

행사에 따르는 재정적 책임을 부과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함

❏ 증거 기반 의사결정 지원

 막연한 정성적 필요성이 아닌 과학적 기법으로 산출된 계량적 수치를 바탕으, 

로 합리적인 입법 심사와 정책 우선순위 조정을 가능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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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지체 현상 진단3) 

❏ 입법 수요와 제도적 역량의 불균형

 폭증하는 조례 발의 속도를 현재의 비용추계 절차 데이터 인프라 전담 인력 , , 

및 기술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 지체가 누적되고 있음.

❏ 형식적 운영 및 실효성 저하

 비용추계서 첨부율이 전반적으로 낮으며 기술적 추계 곤란이나 소액 경비 등, 

을 이유로 한 미첨부 사유서 제출이 관행화되어 제도의 본질이 형해화됨

❏ 정보의 파편화와 데이터 부재

 지자체별로 추계 기준과 포맷이 상이하여 전국 단위의 통계 확보나 교차 분석

이 불가능하며 이는 정책 환류 및 기반 고도화를 저해하는 요소가 됨, AI 

제도 개선을 위한 논리적 근거 4) 

❏ 입법 비용의 외부화

 특정 집단에 혜택이 집중되는 조례의 비용은 전체 납세자에게 분산되므로 입, 

법자가 재정 부담을 과소평가하거나 회피하려는 정치적 유인 구조가 존재함

❏ 정보의 비대칭성 및 불완전성

 조례안 자체의 추상성과 정밀한 지역 통계 부족으로 인해 기술적인 추계가 어

려우며 예산 정보를 독점하는 집행부와 의회 간의 정보 격차가 심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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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지방자치 환경 변화에 따른 비용추계 제도 개선의 당위성 요약

제도적 책무성 강화 및 추계 품질 제고 방안2. 

수정가결 조례안의 실시간 정보 업데이트 및 버전 관리1) 

❏ 비용 정보의 불일치 해소 

 상임위원회나 본회의 심사 과정에서 조례안이 대폭 수정되어 지원 대상이 확대

되거나 보조율이 변경되는 경우 최초 발의 시의 추계 정보와 최종 의결안 사, 

이의 괴리가 발생함

 재정 부담의 변동을 수반하는 수정안의 경우 심의 단계에서 반드시 수정안에 , ‘

대한 재추계서 를 첨부하도록 제도를 명문화해야 함’

❏ 전주기적 버전 관리 시스템 구축 

 의안정보시스템 내에서 최초 발의안 위원회 수정안 최종 가결안에 따른 비용 , , 

정보를 버전별로 관리하여 예산 편성 시 혼란을 방지함

 최종 확정된 비용 정보를 별도로 표시하여 입법의 실제 재정적 영향을 정확히 

측정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남발 방지 및 면제 기준 합리화2) 

❏ 면제 조항의 엄격한 해석 및 가이드라인 마련 

 기술적 추계 곤란 조항이 데이터 수집 기피나 추계 회피를 위한 편법으로 악용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해석 가이드라인을 수립함

구분
과거

단순 의결 단계
현재 및 미래
정책 성숙 단계

개선목표

의회역할 조례의 승인 및 의결
자원 배분 및 정책 결정 

주도
전략적 입법 지원 체계 

구축

입법특성
집행부 주도 선언적 

규정 위주
의원 발의 급증 재정 

수반 사업 확대
재정 책임성 및 건전성 

확보

정보관리
아날로그 방식 지자체별 

산재
데이터 기반 디지털 

전환 요구
전국 단위 표준 구축DB 

추계기능
요건 충족을 위한 형식적 

절차
실질적 정책 시뮬레이션 

및 리스크 관리
기반 스마트 추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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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추계 절차 범위 추정 시나리오 등 를 우선 제시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서( , ) , 

도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면제를 허용함

❏ 최소 정보 공시 의무화 

 정밀한 수치 산출이 어렵더라도 비용 발생 경로 유사 사업 단가 잠재적 수혜 , , 

대상 규모 등 정책적 판단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미첨부 사유서에 포함하도록 

강제함

❏ 사후 점검 체계 강화 

 선언적 권고적 조례라는 이유로 추계를 면제받은 안건들이 실제 집행 과정에서 ·

예산 투입을 유발하는지 정기적으로 추적 및 검증함

추계 기술 원칙의 엄격성 확보 및 시나리오 기법 도입3)  

❏ 기술적 일반 원칙의 표준화 

 경상가격원칙 물가상승률과 인건비 인상률을 반영한 산출을 기본값으로 설정: 

하여 미래 재정 부담의 과소평가를 방지함

 년 추계 원칙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를 위해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최소 5 : 

년간의 연도별 소요액을 제시하도록 고정함5

❏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범위 추정 도입 

 정책 설계의 가변성이 크거나 외부 변수에 민감한 사업은 단일 수치 대신 상·

중 하 시나리오별 재정 영향을 병기함·

 입법자에게 발생 가능한 최대 재정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시킴으로써 더욱 신중

한 입법을 유도함

데이터 기반의 비용추계 표준화 및 정보 체계 고도화3. 

전국 단위 통합 비용추계 데이터베이스 및 표준 코딩 체계 구축1) (DB) 

❏ 정보 파편화 해소를 위한 통합 인프라 마련

 지방자치단체별로 개별 운영되는 추계 기준과 양식으로 인해 특정 조례안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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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영향을 교차 분석하거나 벤치마킹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

 전국 광역지방의회의 재정 부담 조례안을 전수 수집하여 표준화된 메타데이터 

구조로 통합 를 구축하는 작업이 시급함DB

❏ 정형화된 표준 코딩 체계 도입

 조례안의 발의부터 결과까지 전 과정을 데이터로 관리하기 위해 고유 식별자 

및 속성별 코드를 부여함

 화된 데이터는 향후 기반 자동 추계 시스템의 필수 학습 자원으로 활용DB AI 

됨

표 비용추계 표준 코딩 체계 구성 안

정책 수단 중심의 유형화2) 

❏ 분류 체계의 패러다임 전환

 기존의 목적이나 대상 중심의 분류는 사회 문제의 복잡성과 조례안의 고도화를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음

 토픽모델링 기법 등을 활용해 비용 발생의 핵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심 경로인 정책 수단 별로 조례안을 유형화해야 함‘ ’

❏ 유형별 표준 추계 모델 적용

 위원회 설치 실태 조사 지원 사업 보조금 바우처 등 수단별로 최적화된 추계 , , ( , ) 

모델과 체크리스트를 마련함

대분류 세부 항목 데이터 성격 및 관리 목표

식별코드 지역대수의안번호 전국 단위 고유 식별자 부여 및 이력 관리

발의특성
발의 주체 공동발의자 

수
입법 주체별 재정 책임성 및 정치적 유인 분석

재정구조
수입 지출구분
회계 기금유형

지방재정 수지에 미치는 직접 영향 파악

비용요인
인건비 운영비 보조금

감세등
재정 수반 요인별 구조적 특성화

추계방법
산식 회귀분석
시나리오

추계 기법의 표준화 및 검증 가능성 확보

처리결과 가결 부결 폐기 철회 입법 단계별 재정 변동 및 최종 소요액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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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실태 조사 유형은 조사 주기 대상 수 단가 등의 변수를 표준화하, , , 

여 분석자의 주관적 개입을 최소화함

입력 정보의 구조화 및 표준 서식 정립3) 

❏ 입안 단계에서의 정보 요구 강화

 의뢰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정책 수단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입안 단계에, 

서부터 추계 가능한 정보를 구조적으로 입력받아야 함

 비용추계요구서에 정책 수단 선택 체크박스 핵심 키워드 개 정책 규모 대, (4~5 ), (

상자 단가 명시를 의무화함· ) 

❏ 기술적 원칙이 고정된 표준 양식 도입

 담당자 교체나 의회별 차이에 관계없이 일관된 산출물이 나오도록 기술적 원칙

을 서식 항목으로 고정함

 년 추계 원칙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를 위해 최소 년간의 비용 제시를 5 : 5

표준화함

 경상가격 원칙 물가 및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한 경상가격 산출을 기본값으로 : 

설정하여 장기 재정 부담의 왜곡을 방지함

 순증가분 추계 기 추진사업 제외 시 현행 대비 추가 발생하는 비용만을 명확: ‘ ’ 

히 구분하여 보고하는 표준 양식을 도입함

전문 조직 역량 강화 및 국회 지방의회 협력 거버넌스 구축

의회 독립형 비용추계 전담 조직의 설치 의무화1) 

❏ 조직의 독립성 및 객관성 확보 

 집행부 의존형 모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략적 편향 비용 축소 또는 과다 추(

계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의회사무처 내 독립적인 비용추계 전담 조직 설치를 ) 

법제화함

 의회 차원의 독자적인 모형 설계와 재정 분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함

❏ 전문 인력 확충 및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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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보직 중심의 일반직 공무원 체계에서 벗어나 재정 경제학적 분석 역량을 ·

갖춘 박사급 전문 분석관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함.

 고난도 추계 안건 대규모 민자 사업 복합 복지 모델 등 에 대한 심도 있는 분( , )

석이 가능하도록 인적 자원 기반을 공고히 함.

❏ 법적 데이터 접근권 보장 

 실효성 있는 비용 분석을 위해 추계 담당자가 집행부에 관련 기초 자료를 요구

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또는 의회 규정을 개정하여 「 」 

자료 제출 협조 의무를 명문화함

국회예산정책처 와의 플랫폼 구축2) (NABO) ‘Cloud Intelligence’ 

❏ 중앙 지방 간 지식 자산 공유 체계 마련 -

 개별 지방의회의 제한된 자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가 보유한 

방대한 비용추계 노하우와 기준정보를 공유하는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함

 비용추계 기준정보 클라우드 개방 인건비 단가 표준 공사비 물가상승률 전망: , , 

치 등 국회의 기초 데이터를 디지털 라이브러리 형태로 공유함

❏ 실측치 기반의 데이터 연계 강화 

 타 지자체의 유사 조례에 대한 실제 집행 비용 데이터를 형태로 조회할 수 API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예측 오류를 최소화함

❏ 전문가 핫라인 및 교차 검증 운영 

 고난도 또는 쟁점 안건에 대해 국회 분석관들이 자문을 제공하거나 추계 결과

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상시 협력 채널을 운영함

입법 생애주기 관리와 환류 체계 정착3) 

❏ 재정소요점검 제도 도입 

 입법 단계의 일회적 추계에 그치지 않고 조례 가결 이후 년 주기로 실제 , 1~2

재정 집행 현황을 분석하여 당초 추계치와 비교 검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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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기반의 가이드라인 최신화 

 점검 결과 나타난 추계 오차 원인 수혜 대상자 규모 오류 단가 변동 등 을 정( , )

밀 분석하여 차기 비용추계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에 반영함

❏ 정책 일몰제와의 연계 

 재정 부담이 과도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조례의 경우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폐

지 여부를 검토하는 등 입법 전 주기에 걸쳐 재정 건전성을 관리함

디지털 전환과 기반의 스마트 비용추계 시스템 구축

기반 에이전트 활용형 비용추계 지원체계1) DB LLM 

❏ 도입 필요성 및 정당화

 표준 구축의 효과를 실제 업무 효율 품질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검색DB · “ –

근거정리 초안 검증 워크플로우 자동화 필요함” – –

 전국 광역의회 조례안 비용추계 는 조례안 비용추계서 검토보고서 회의록DB · · · ·

첨부자료 등 분산 정보를 표준 스키마로 정규화하여 축적한 기반 데이터로 기

능함

 비용추계 실무는 유사사례 단가 가정 근거문서가 파편화되어 반복 탐색 비용이 · · ·

발생하는 구조이며 기반 재사용 체계가 구축되면 추계 품질이 개인 역량, DB 

이 아니라 데이터 표준 검증 체계에 의해 안정화될 수 있음· ·

 따라서 에이전트는 비용추계를 대체 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반 정보LLM “ ” , DB 

를 업무 흐름으로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보조 도구 로 위치시키는 것이 타당함“ / ”

❏ 기능 범위

 에이전트는 최종 의사결정을 수행하지 않고 근거 기반 추천 정리 점검 LLM , · ·

기능을 중심으로 설계함 전제(human-in-the-loop )

 유사사례 매칭 신규 조례안 입력 시 내 유사 조례안 유사 재정수반요인( ) DB / /

유사 추계방식 사례를 검색하여 산식 단가 가정 후보를 제시함 추천 수준· · ( )

 근거 문서 패키징 검토보고서 회의록 첨부파일을 연결하여 근거 목록을 구성( ) · ·

하고 요약함 근거 출처 병기( URL/ )

 서식 초안 작성 표준 비용추계서 템플릿 항목 재정수반요인 추계 전제 산식( ) ( , , , 

재원 협의 필요사항 등 을 근거 기반으로 초안 작성함 확정은 담당자 수행) DB ( )

 품질 점검 경고 필수 항목 누락 단위 불일치 추계기간 미기재 근거자료 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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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등 오류 가능성을 탐지 경고함·

❏ 국회 타 지자체 확산 가능성·

 본 체계는 특정 지역 전용이 아니라 공통 코어 지역 확장 구조로 확산 설“ + ” 

계 가능함

 스키마는 전국 광역의회의 공통 속성과 의회별 추가 속성을 포괄하도록 구DB 

성되어 타 지자체 지방의회로의 이식 및 확장에 유리한 구조임 /

 국회는 표준 스키마 기준정보 단가 파라미터 교육 컨설팅 체계를 제공하고, ( / ), · , 

지방의회 지자체는 로컬 데이터 연계 및 운영을 담당하는 분업형 거버넌스 모/

델 적용 가능함

 이를 통해 지방의회 간 비용추계 역량 편차 완화 유사사례 재사용 촉진 근거, , 

기반 검증 상시화 효과 기대 가능함

❏ 운영 통제 원칙

 생성형 적용 시 오류 및 책임성 이슈를 사전에 통제하는 운영원칙 명시 필AI 

요함

 근거 기반 응답 원칙 적용 근거 없는 생성 최소화DB (grounded) ( )

 출력물에 근거 링크 출처 동시 제시 역추적 가능성 확보/ ( )

 최종 검토 확정은 담당자 수행· (human-in-the-loop)

 로그 버전관리 감사 추적 가능 구조로 운영 사후 검증 및 책임성 확보/ / ( )

보조 추계 시스템 도입 및 업무 자동화2) AI 

❏ 재정 수반 요인 및 정책 수단 자동 식별

 거대언어모델 을 활용하여 조례안 법문 내 인건비 보조금 시설비 등 재(LLM) , , 

정 부담을 유발하는 문구를 자동으로 추출하고 정책 수단별로 분류함

❏ 지능형 자동 시뮬레이션 수행

 분석가가 대상 인구수 지원 단가 등 핵심 변수만 입력하면 에 축적된 유사 , DB

사례 산식과 거시 경제 지표를 결합하여 향후 년 치 재정 소요를 실시간으로 5

산출함.

❏ 재정 리스크 사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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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구조 변화나 물가 변동 등 외부 변수에 민감한 사업의 경우 발생 가능한 

잠재적 재정 위기 요인을 사전에 탐지하여 분석가에게 알림.

❏ 비용추계서 초안 자동 생성

 분석 결과를 표준화된 양식에 따라 디지털 문서로 자동 작성함으로써 담당자의 

업무 부하를 줄이고 추계서의 일관성을 확보함

유사 조례 매칭 및 파라미터 라이브러리 고도화3) 

❏ 유사 조례 자동 추천 시스템

 신규 조례안 발의 시 전국 단위 통합 에서 내용이 유사한 과거 조례안과 해DB

당 비용추계 데이터를 자동으로 매칭하여 참조 자료로 제시함.

❏ 추계 파라미터 공유 인프라

 정책 분야별 표준 단가 보조율 산출 공식 등을 라이브러리화하여 공유함으로, , 

써 추계 과정에서의 자의성을 배제하고 정확도를 제고함.

❏ 실측치 기반 학습 데이터 환류

 가결된 조례의 실제 예산 집행 데이터를 가 지속적으로 학습하여 추계 모형AI

의 정밀도를 상향 평준화함.

정보 공개 플랫폼 혁신 및 주민 접근성 제고4) 

❏ 시각화 기반 조례 재정지도 구축

 단순 첨부파일 형태의 정보 제공에서 벗어나 분야별 재정 투입 규모와 지역별 

집중도를 대시보드 형태로 시각화하여 공개함

❏ 재정 투명성 및 알 권리 충족

 주민들이 조례 제정에 따른 향후 세금 투입 규모를 직관적으로 확인하게 함으

로써 입법 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가 가능하도록 함

❏ 비공식적 통제 기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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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공개 혁신을 통해 입법자가 주민의 시선을 의식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재

정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유도함

시스템 연계 및 디지털 거버넌스 확립5) 

❏ 의안 예산 재정 통합 플랫폼 연동- -

 의안정보시스템과 예산 편성 시스템을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로 연결API( )

하여 조례 발의 단계부터 집행까지 데이터가 단절 없이 흐르는 체계를 마련함

❏ 중앙 지방 간 협력- Cloud Intelligence 

 국회예산정책처의 기준정보 를 클라우드 형태로 지방의회에 개방하고 지방DB

의 실제 집행 데이터를 국회가 환류받는 통합 지능형 네트워크를 운영함

표 스마트 비용추계 시스템 도입 전후 비교

구분
도입 전

아날로그 수기 방식
도입 후 
디지털 기반 기대 효과

요인 분석
담당자의 수기 검토 및 

식별
기반 자동 추출 및 

분류

분석 시간 단축 및 누락 
방지

소요 산출
엑셀 등을 활용한 개별 

계산
표준 모형 기반 자동 

시뮬레이션

추계의 일관성 및 정밀도 
제고

사례 참조
개별 지자체 자료 수동 

검색
유사 조례 자동 매칭 및 

추천

추계 오류 및 자의성 
최소화

정보 공개
조례안 별첨 

문서
시각화 

대시보드재정지도

주민 접근성 및 입법 
책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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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발전 로드맵

데이터 기반의 책임 있는 입법 체계 확립1) 

❏ 패러다임의 대전환

 조례안 비용추계 제도는 단순한 서류상 요건을 넘어 정책의 미래를 비추는 투

명한 거울로 기능해야 함

❏ 통합 패키지 전략

 통합 구축 수정안 재추계 의무화 독립 전담 조직 설치 중앙 지방 협력 강DB , , , -

화는 유기적으로 맞물려 작동해야 하는 필수 패키지 전략임

❏ 지능형 거버넌스로의 진화

 인력 부족과 전문성 결여라는 고질적 난제를 및 디지털 전환 기술을 통해 AI 

극복하고 중앙 지방 간 지능형 협력 모델로 완전히 전환해야 함, -

단계별 발전 로드맵2) 

❏ 비용추계 제도의 고도화는 표준화 확산 및 연계 지능화의 단계로 추진하3→ → 

는 것이 합리적임

표 조례안 비용추계 발전 단계별 핵심 과제 및 로드맵

단계 추진 기간 핵심 목표 세부 추진 과제

단계
인프라 
표준화

단기
년 내

표준 운영 
지침 및 
기술 기반 

마련

표준 서식 년 경상가격 증분추계 제정
표준 코딩 체계식별 프로세스 비용 도입
수정가결 재추계 및 버전 관리 규정 명문화
비용추계 요구서 정보 구조화체크박스 키워드

단계
시스템 
확산 및 
연계

중기
년

전국적 확산 
및 입법 

전주기 관리

전국 지방의회 표준화 확산 및 의무화
의안정보시스템 연계 및 주민 공개 강화
가결 후 예산 반영 추적 등 생애주기 관리 시작
의회 독립형 전담 조직 확충 및 교육 상시화

단계
지능형 
고도화

장기
년

실측치 
기반 자동 
추계 정착

클라우드 기반 기준 단가 및 파라미터 공유
유사 조례 매칭 및 리스크 경고 도입
실제 집행 자료실측치 기반 추계 모형 고도화
정책 분야별 표준 모형 및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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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연구의 전략적 함의 재정 문지기 기능 복원 및 데이터 기반 입법 지원: 

 지방의회 역할의 진화 반영

－ 지방자치의 성숙에 따라 단순 의결 기구에서 자원 배분과 정책 결정을 

주도하는 핵심 입법 기구로의 격상 확인

 재정적 책임성 강화

－ 복지 안전 등 직접적 재정 지출을 수반하는 의원 발의 조례 급증에 대·

응하여 무분별한 포퓰리즘 입법을 차단하는 재정 문지기 기제로서의 제

도 가치 재정립

 증거 기반 의사결정 토대 마련

－ 정성적 필요성이 아닌 계량적 수치와 과학적 기법에 기반한 합리적 입

법 심사 체계의 당위성 입증

❏ 연구의 성과 및 기술적 기반 조성

 표준 메타데이터 체계 수립

－ 전국 개 광역지방의회의 상이한 의안정보시스템을 전수 분석하여 발17

의부터 의결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표준 스키마 설계 완료

 데이터 정규화 및 자산화

－ 수집된 자료를 조례안 단위 레코드로 정규화하여 형태로 저장함JSONL 

으로써 향후 통합 비용추계 파이프라인 운용을 위한 핵심 기술 자산 확, 

보 

❏ 연구의 성과 및 향후 활용방안 

 표준화된 데이터 자산화 기반 마련

－ 기반 표준 데이터 구조 및 처리 파이프라인 설계 개 광역의회JSON : 17

의 방대한 비정형 의안 및 첨부파일을 체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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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데이터 변환 체계 구축

－ 행정 데이터의 시스템적 자산화 산재한 의정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는 기술적 토대를 선제적으로 마련

 수요 맞춤형 플랫폼 구축의 전략적 청사진 제시

－ 단계적 선택적 파싱 아키텍처 도출 고비용이 소요되는 전수 파싱 방식· : 

에서 탈피 각 의회의 예산 및 실무 수요에 따라 파싱 범위와 우선순위, 

를 유연하게 설정 가능

－ 지자체별 최적화된 도입 경로 제공 지방의회 여건에 맞는 맞춤형 플랫: 

폼 구축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 실무 적용성 제고 및 경제적 효율성 극대화

－ 플랫폼 개발의 핵심 자산 확보 본 연구의 파싱 최적화 전략 변환 자동: (

화 캐싱 기술 등 을 실제 비용추계 시스템 개발 시 즉시 투입 가능한 , )

알고리즘으로 활용

－ 중복 투자 및 시행착오 최소화 표준화된 아키텍처 적용을 통해 지자체: 

별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재정적 낭비 방지·

❏ 다차원적 실행 방안 및 로드맵

 제도적 책무성 강화

－ 재정 부담 변동 시 수정안 재추계 의무화 및 전주기적 버전 관리 시스' ' 

템 도입 제안 

 독립적 전담 조직 및 협력 거버넌스

－ 의회사무처 내 독립 전문 조직 설치를 법제화하고 국회예산정책처, 

와의 플랫폼을 통해 표준 단가 및 추계 노하(NABO) Cloud Intelligence 

우 공유

 단계별 발전 전략 추진

－ 단기 년 내 인프라 표준화 표준 서식 제정 및 표준 코딩 체계 도입[ /1 ] : 

－ 중기 년 시스템 확산 전국 지방의회 의무화 및 재정소요점검 제도 [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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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 장기 년 지능형 고도화 실측치 기반 자동 추계 및 리스크 경고 [ /3~5 ] : AI 

시스템 안착

❏ 맺음말

 비용추계제도의 고도화는 단순한 행정 절차 개선이 아니라 지방의회가 증거에 , 

기반한 진정한 정책 주도 기구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 관문임

 본 연구에서 제시한 데이터 표준화 모델과 중앙 지방 협력 네트워크가 유기적-

으로 실행될 때 지방의원의 입법 자율성과 재정적 책임성이 조화를 이루는 책, 

임 입법 환경이 조성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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